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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韓國의 金融産業은 최근 國際化, 開放化, 自律化라는 급격한 環境變

化에 직면해 있으며, 保險産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 97년 12월

國際通貨基金(IMF )의 救濟金融 支援에 따라 金融機關運營의 先進化가 절

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저한 市場原理에 따라 競爭力을 갖추지 못

한 金融機關은 引受나 合倂의 대상이 되거나 시장에서 退出되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保險産業도 이러한 環境變化 속에서 금융권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성

장하기 위해서는 消費者 保護, 支給能力 强化 등 責任經營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만성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事業費 部門에 대한 合理

的 調整은 價格 競爭力 確保와 保險産業의 先進化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

어야 문제이다.

保險會社 運營의 效率性을 利益의 源泉이라는 측면에서 分析해 볼

때 事業費 部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費差部門은 死差部

門이나 利差部門보다 會社가 統制하기 쉬우며 內部 運營의 效率性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外形 爲主의 成長을 指向하면서 事業費 部門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다. 특히, 신설 생보사들의 移延事業費 償却이 시작된 이후로

事業費差損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生命保險 價格自由化의

일환인 豫定事業費의 自由化가 1998년 이후 검토예정으로 되어 있고 超過

事業費 문제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현행 事業費 體系와 運營上의 問題點



을 分析하고 價格競爭力 確保, 契約者 衡平性, 消費者 權益保護와 財務健

全性 提高 側面에서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또한, 價格自由化의 最終段階

인 豫定事業費의 자유화를 目前에 두고 原價會計的 接近方法으로서 機能

別 原價體系(functional cost system )를 소개하여 保險原價計算을 통한 合

理的 附加保險料 算出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本院의 1997회계년도 硏究計劃課題로서 保險硏究所

의 李元敦 副硏究委員과 盧秉 先任硏究員 및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

성하였다.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 까지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

았다. 本 硏究所의 顧問으로서 硏究進行過程에서 아낌없는 助言을 해 주

신 西江大學校의 李京龍 敎授와 本院 硏究諮問委員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

고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 주신 漢陽大學校의 吳昌洙 敎授에게 감사를 드

린다. 또한 硏究結果에 대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준 본원의 柳

東辰 팀長과 成周昊 副硏究委員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다.

본 연구보고서가 부족한 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보험

회사들이 事業費에 관련하여 當面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硏究者들

개인의 見解로서 本院의 公式 見解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2월

保 險 開 發 院

院長 金 勝 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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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1. 硏究의 背景

生命保險産業은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1962년 보험업법

제정과 함께 그 골격이 체계화 된 이후로 연평균 30%라는 고도의 양적성

장을 거듭한 결과 현재는 세계 6위의 保險大國1)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동

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社會保障機能, 産業危險保障機能 및 産

業資金調達機能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세계적 추세인 國際化, 開放化, 自律化의 진

전에 따라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제까지는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 급속한 성장을 추구해왔으나, 金融改革의 推進, 綜合金融化, 消費者

의 金融商品에 대한 知識增大 및 消費者權益保護運動의 活性化 등으로 보

험산업은 激甚한 競爭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의 救濟金融

支援 등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기업의 健實化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은 낮은 성장율하에서 內實經營을 추구해야 하는 상

황이 되었고, 생명보험산업내의 構造調整이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市場金利의 급격한 상승은 생명보험상품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保守的

1) S w iss Re, S ig m a , pp . 18∼26, 1997.4 에 의하면 1995년도 기준으로 생·손보

전체는 세계 6위, 생명보험은 6위, 손해보험은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 (GDP )중 보험료 비율을 나타내는 보험투영율 (In surance P en etr at ion )은

1995년 기준으로 13.16%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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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의 해약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新契

約 減少에 따라 收支差 逆潮 등 現金흐름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過去와 같이 투자여건이 좋은 금융환경에서는 外形成長에 초점을 맞추

어 이차익을 示顯함으로써 事業費 손실을 보전하고 전체적인 손익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향후 도래하는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에서는 각 금융권

간 치열한 경쟁으로 利原別 損益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利源이 事業費 부문으로 이제까지의

관례적이고 보수적인 事業費 책정에서 탈피하여 價格競爭力을 도모하고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 가격자유화의 일환인 豫定事業費의

自由化가 1998년 이후 검토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사에서

는 비차손이 심화되는 등 가격자유화 시대에 競爭力을 培養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각사별로 개별상품 및 전체 보험종목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豫定事業費 부가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가방향은 契約者 保護와 保險會社의 財務健全性 確保를

도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硏究의 目的 및 範圍

본 연구의 目的은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서 운용하는 豫定事業

費 體系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改善方案을 提示함으로써 保險産業의 健全

한 發展을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원가

개념에 입각한 事業費 분석 및 機能原價體系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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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에 있어서 事業費는 상품별, 회사별로 부가수준 및 집행수준에 따

라 비차손익이 결정되고 販賣量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계

약자 측면에서의 事業費는 회사로부터 생존·사망보장 등의 보험기능을

서비스 받는데 따라 지불하는 手數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완전히 실현되면 보험상품의 가격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보험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基本的인 算出基礎

로는 豫定危險率, 豫定利率, 豫定事業費率이 있다2) . 예정이율은 장래의 금

융환경을 반영하는 요소로서 각사별로 커다란 차이가 없고 또한 예정위험

율의 경우도 전쟁 및 천재지변이 없는 한 장래에도 계속적인 안정성을 유

지하게 될 것이므로 회사별 개별상품 價格에 差異를 주지 못한다. 그러나

豫定事業費는 規模의 經濟 實現, 새로운 판매채널 도입 등의 여부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商品의 價格競爭力에 많은 영향을 줄 것

이다.

따라서 事業費 분석 및 개선사항의 검토는 향후 가격자유화시대를 대

비하여 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

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消費者主義(consumerism)의 확대는 소비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한 政府의 規制와 監督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투명성과 경영정보의 공시(disclose)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에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경비는 일반

적으로 保險經費(insurance expenses)와 投資經費(investment expenses)3)로 나

2)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상품 가격에 豫定危險率, 豫定利率, 豫定事業費率만 반영

하는데 반해,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앞의 3가지 이외에 豫定失效解約率, 保

險加入金額의 크기, 所得稅 등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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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는데4) , 투자경비는 회사가 자산운용을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이

며, 은행 등 타금융권에서 지출하는 경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 固有의 保險經費에 관해서만 연구·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생

명보험에서 事業費의 意義 및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事業費 現況과 自由化

計劃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事業費 附加體系

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검토하고, 제Ⅳ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事業費 規

制現況, 附加體系 및 최근의 事業費率 등 附加實績을 검토한다. 제Ⅴ장에

서는 豫定事業費 策定의 기본단계인 實際事業費 分析을 통한 機能別 原價

策定 方法에 대해 살펴보고, 끝으로 제Ⅵ장에서는 結論을 서술하고 본 연

구의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3) 생명보험회사의 「생명보험회계규정」에서도 이를 재산관리비로 하여, 유가

증권, 대출금 및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4 ) Dan M . M cGill, M cGill 's L if e I ns urance , P enn sylv ania : T he Am erican

Colleg e, 1994, p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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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事業費의 意義 및 現況

1. 事業費의 意義 및 特性

보험산업의 경우는 銀行과는 달리 보험상품 가격인 보험료에 적정한

事業費가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다. 보험상품의 가격에 事業費를 별도로

부가하는 이유는 은행의 預·積金은 고객이 직접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銀行窓口로 오는 반면, 보험상품은 모집인 또는 대리점이 고객을 찾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販賣手當 등의 인건비와 판매원의 교육훈련비 및 보험상

품의 특수성에 의한 契約査定(underwriting) 經費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 보면 은행이나 보험이나 事業費 執行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절차상에 있어서 적정 經費를 加算하는 保險商品과 안정적

인 금리수준을 책정하여 초과하는 자산운용에 대한 수익금액을 이윤과 경

비로 집행하는 銀行商品間에 差異가 존재한다.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에서 豫定事業費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

지·보전하는데 사용되는 경비로 기능별로는 新契約費, 維持費, 收金費로

나뉘어진다. 그 부가형태로는 일반적으로 新契約費는 초년도 보험가입금

액 기준으로, 維持費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기준으로, 收金費는 납입중

영업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豫定事業費는 이미 발생된 비용이 아니

고, 생명보험의 장기적 특성에 따라 그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事業費가 지

출되어야 하므로 상품개발시 향후 支出額을 豫想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보장내용과 함께 개별상품의 판매에 많은 영향을

준다. 契約者側面에서는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구입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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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募集人 측면에서는 販賣手數料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相反된 현

상이 발생한다. 보험상품이 공급자 중심적(push) 성격이 강하고 가격공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販賣手數料가 높은 것이 판

매량 증대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듯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3大 基礎率인 利子率, 危險率,

事業費率은 競爭力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商品競爭力 强化를 위

한 무리한 가격인하는 지급능력의 악화 및 회사의 도산을 야기할 수 있

다.

<표 Ⅱ-1>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經營破綻 主要 要因(1976∼1991)

경영파탄 원인 회사 수 구성비율(%)
부적절한 보험가격/잉여금 47 22.7
급속한 성장 41 19.8
관계회사 문제 40 19.3
자산의 과대평가 37 17.9
사기행위 16 7.7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15 7.2
재보험 실패 5 2.4
기타 6 2.9
계(원인 확인된 건수) 207 100
원인 불명 건수 83

자료 : A.M. Best Company, Best 's Insolvency Study Lif e/ Health Insurers, 1976∼199 1

실제로 <표 Ⅱ-1>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1976년∼1991년간 倒産

한 생명보험회사를 분석한 결과, 不適切한 保險價格 設定이나 剩餘金 不

足이 도산의 가장 큰 原因으로 나타났다. 전체 290개(원인 확인 회사 207

개)의 도산회사중 47개사가 부적절한 보험가격 설정이나 잉여금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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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하였으며, 이는 도산회사의 23%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過度한

價格引下 競爭은 止揚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豫定事業費의 策定 및 支出形態

事業費의 合理的 運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豫定事業費를 策定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豫定事業費의 附加는 商品類型, 保險期間에 따라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업비율 限度內에서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

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각사별로 事

業費 所要額이 相異할 것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사

상품과의 경쟁력 확보와 實際事業費 附加體系가 각사간에 비슷하며 또한

정확한 原價分析에 의한 책정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주어진 사업비 내에

서 實際事業費를 집행하는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機能別 豫定事業費의 일반적인 책정기준 및 시기는, 신계약비는 加入

時點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에 비례5)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유지비는

每年 維持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책정하고,

이를 납입기간중과 납입완료후로 나누어 차이를 두고 있으며, 수금비의

경우는 수금에 관련된 경비로 납입기간중 보험료에 비례하여 부가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豫定事業費는 보험료 비례경비와 보험금 비례경비로

5) 노후복지연금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리연동형상품은 초회 납입보험료 기준

으로 신계약비가 부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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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져 부가되며, 건당경비는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의 일부 特殊商品에

서 부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 <그림 Ⅱ

-1>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事業費 부가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Ⅱ-1> 豫定事業費 附加例示

(기준 : 전통적보험, 10년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월보험료 10만원)
(단위 : 만원)

기 간 0 1 2 3 … 10 11 12

신계약비 30 0 …

유 지 비 4 (매년) 4 4 4 4 0.5 0.5 0.5
수 금 비 0.3(매월) … 0 …

주 : 유지비중 4만원은 납입중 유지비이며, 0.5만원은 납입후 유지비임.

實際事業費 支出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이루

어 지고 있으며, 豫定事業費 附加基準과 正確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豫定事業費 계산에 있어서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 비례경비로 보험료 계산

의 간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분류해서 산출하였지만 실제 지출에 있어

서는 이외에 件當經費, 保險料, 保險加入金額 比例 混合經費 및 적용이 곤

란한 경비 등으로 상이하게 지출될 것이다.

신계약비의 경우에 있어서 豫定事業費는 초년도 즉 보험가입시에 지출

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지출에 있어서는 초기에 집행되는 항목

도 있으며, 比例性經費 부분의 경우(특히 모집수당) 수개월 또는 수년에

나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계약체결시에 일시에 부가된 新契約費는

납입기간 전기간 동안 예정이율 및 생존·사망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에 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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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히 반영되고 있다. 해약 또는 실효가 발생한 경우는 가입시에 지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제외하고 해약환급금

을 계산한다.

維持費, 收金費 또한 豫定事業費의 算定方式대로 지출되지는 않는다.

收金費는 보험료 비례로 부가되는데 일시납이나, 전기월납의 경우 동일한

비율의 사업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의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收金費의 경우 일반적으로 保險料 比

例로 부가되지만 모집인의 수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비례수당 외에는

보험료 비례성격이 거의 없다. 수금 관련 우편료, 전화료 등 통신비, 수금

관계 인쇄비, 점포운영비 등은 건당 경비 성격을 갖는다. 維持費의 경우도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비례경비, 건당경비, 혼합경비 등으로 豫定事業費

부가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금액 비례로 책정하

고 있지만 실제 지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건당 개념으로 지출된다.

3.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事業費 現況

가 . 會社別 事業費 現況

<표 Ⅱ-2>에서 보듯이 1997년 3월말 현재 대부분의 신설사는 超過事

業費가 발생하는 費差損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사의 경우도 3개사만이

費差益을 시현하고, 나머지 3개사는 費差損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3사의 費差益에 힘입어 업계 전체적으로는 費差益을 示顯하고 있다.

회사그룹별로 사업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지방사 등 일부 신설사에서

- 9 -



기존사보다 豫定事業費率 및 實際事業費率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비

율이 낮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특수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에 기

인하며, 實際事業費率이 높은 外國社는 保障性保險의 판매비율이 높기 때

문이다.

비차손익 측면에서 기존 3개사를 제외한 全會社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만 기존사의 費差益 규모는 利差益, 死差益의 규모에 상응하는 만큼, 利

差, 死差配當에 이어 費差配當 導入의 準備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차익의 경우도 기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차손이 발생하

고 있는데도 이차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Ⅱ-2> FY'96 會社別 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예정사업비

(A )

실제사업비

(B)

비차손익

(B- A )

(B- A )/ A

(%)

기존사 285,500
53,164

(18.6)

49,465

(17.3)

- 3,699

(- 1.3)
- 6.96

내국사 45,526
7,592

(16.7)

8,552

(18.8)

960

(2.1)
12.64

합작사 20,752
4,257

(20.5)

4,931

(23.8)

674

(3.3)
15.83

지방사 28,454
3,277

(11.5)

4,771

(16.8)

1,494

(5.3)
45.59

외국사 1,402
541

(38.6)

612

(43.7)

71

(5.1)
13.12

계 381,634
68,829

(18.0)

68,331

(17.9)

- 499

(- 0.1)
- 0.1

주 : 음(-)의 값은 비차익을 의미하며, ( )내는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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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險種類別 事業費 現況

保險種類別로는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個人保險의 保障性保險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4조 7,819

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약 12.5%인데 반해서 사업비는 2조 2,166억원으

로 전체의 약 32.3%로서 다른 종목에 비해 사업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사업비율은 1% 이내로 최소한의 사업비가 부

가되고 다음으로 새가정복지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의 금리연동형상품

순으로 사업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費差益을 示顯하는 보험종목은 교육보험, 전통적연금보험 등의 기타

생존보험과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비롯한 단체보험이며 보장성보험과 노

후복지연금보험은 비차손 수준이 미미하나, 새가정복지보험과 기타 생사

혼합보험에서 비차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收益率을 보장하는 새가정복지보험을 포함한 저축성상품(전통적

연금보험 및 교육보험 제외)에서의 費差損은 계약자간의 공평성을 저해시

키고 있다. 保障利率 側面에서도 회사의 資産運用收益率 이상으로 收益率

을 보장하고, 사업비도 費差損을 기록함으로서 타상품에서의 費差益을 轉

入하여 오는 등 타계약의 契約者 保護에 소홀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 11 -



<표 Ⅱ-3> FY'96 保險種類別 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사업비

예정(A ) 실제(B) (B)- (A )

개

인

생 존 계 187,226
36,288

(19.4)

35,504

(19.0)

- 784

(- 0.4)
노후복지

연금보험
102,717

10,518

(10.2)

10,937

(10.6)

419

(0.4)

기 타 84,509
25,770

(30.5)

24,567

(29.1)

- 1,203

(- 1.4)

생사혼합계 40,764
6,190

(15.2)

7,151

(17.5)

961

(2.3)
새가정

복지보험
15,816

1,124

(7.1)

1,418

(9.0)

294

(1.9)

기 타 24,948
5,066

(20.3)

5,733

(23.0)

667

(2.7)

보장성 47,819
22,116

(46.2)

22,218

(46.5)

102

(0.3)

개인 계 275,809
64,594

(23.4)

64,873

(23.5)

279

(0.1)

단

체

종업원퇴직

적립보험
64,503

560

(0.9)

531

(0.9)

- 29

(- 0.0)

기 타 41,322
3,675

(8.9)

2,926

(7.1)

- 749

(- 1.8)

단체 계 105,825
4,236

(4.0)

3,457

(3.3)

- 779

(- 0.7)

합 계 381,634
68,829

(18.0)

68,331

(17.9)

- 499

(- 0.1)
주 : 음(- )의 값은 비차익을 의미하며, ( )내는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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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年度別 事業費 現況

過去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事業費 現況을 분석하면 대부분 費差損

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수금비와 신계약비에서는 비차익을 유지하는데

반해 유지비 부문에서 비차손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계약비의 경

우 1989년부터 비차익이 발생하고 수금비는 觀察期間 동안 예정수금비의

약 30%가 비차익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4> 年度別 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연 도 수입보험료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초 과

비율 비율 비율

1987 72,941 7,660 10.5 8,294 11.4 634 0.9
1988 93,791 10,215 10.9 10,578 11.3 363 0.4
1989 118,656 13,949 11.8 14,082 11.9 133 0.1
1990 160,436 18,122 11.3 18,714 11.7 591 0.4
1991 193,771 23,935 12.4 24,746 12.8 812 0.4
1992 226,414 30,860 13.6 30,691 13.6 - 170 - 0.1
1993 240,534 37,673 15.7 36,106 15.0 - 1,567 - 0.7
1994 277,495 50,759 18.3 51,088 18.4 329 0.1
1995 352,880 61,668 17.5 64,190 18.2 2,522 0.7
1996 381,634 68,829 18.0 68,331 17.9 - 499 - 0.1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6

연도별 사업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위 <표 Ⅱ-4>와 같다. 豫定事業費

와 實際事業費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다가 1994

년을 頂點으로 하여 최근에는 鈍化勢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업비율이

증가했던 것은 1988년을 기점으로 國內 勞動市場의 人件費 上昇에 따른

募集手當 增加와 新設社의 進入에 따른 33개사의 영업경쟁이 치열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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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實際事業費率의 경우 累積損失 등으로 支給餘力 確保가 곤란한

신설사에는 實際事業費 節減分을 支給餘力 項目6)으로 인정해 줌에 따라

최근 3년간 實際事業費率은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급여력 미확보

에 대한 制裁措置7)가 실시되고, 최근의 企業經營 環境의 危機 등 景氣不

況이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사업비율 감소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 豫定維持費 自由化

豫定事業費率의 自由化는 가격자유화의 단계적 진행에 따라 1994년에

예정유지비가 이미 실시되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상품별·보험기간별

전체사업비율과 예정신계약비에 대한 자유화가 검토될 예정으로 있으며,

6) 생명보험회사 지급능력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사업비 절감액 과 금리연동형상품의 보험료 감소액

이 있다.

사업비 절감액 : 당해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의 사업비와 재산관리비의 합계액

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의 직전 사업년도 대비 감소

액으로 함.

금리연동형상품의 보험료 감소액 : 직전 사업년도의 금리연동형상품 수입보

험료 구성비율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구성비율을 차감한 율

에 당해 사업년도 수입보험료 총액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

로 함.
7 ) 지급여력 부족으로 증자명령을 받고 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규

모에 따라 대표이사경고 (100억원 미만), 기관경고(100억원∼300억원), 계약자

배당 제한(300억원∼500억원), 보험사업규모 제한 (500억원∼1,000억원), 보험사

업 종목 제한 및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 (1,000억원 초과) 등의 제재방법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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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측면에서도 費差配當의 自由化가 예정되어 있다.

<표 Ⅱ-5>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日程

일정

대상

제1단계

(1994.4)

제2단계

(1995.4)

제3단계

(1997.4)

제4단계

(1998 이후)
계약자배당 - 사차배당 이차배당 비차배당

보험료 예정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자료 : 「보험심의위원회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방안」, 1993.12.20

이미 자유화된 예정유지비의 자유화 효과를 살펴보면 자유화를 전후로

하여 예정유지비 비율 수준을 平面的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전에는 예정유지비의 慢性的인 維持費差損으로 인해 하한선을

규제함으로써 비차손을 최소화 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예정유지

비를 최소로 부가하여 타사 상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

품을 개발하였다.

과거에는 예정유지비 부과의 기준이 되는 保險加入金額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사망급부금이 아닌 특정급부(예: 암사망급부)를 보

험가입금액으로 하여 사업비가 부과되기도 하였으나, 93년 7월부터는 「

生命保險商品管理規程」에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全體 保險料를 基準으로 예정유지비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상품구성비의 차이가 감안되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예정유지비 부과수준을 槪括的으로 고찰해 보면, <표 Ⅱ-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예정유지비 자유화 이후 사망보험(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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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여타 종목에서 오히려 豫定維持費率이 多少 上昇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이 향상되는

등 모집효율성이 증대하고 재무건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예정유지비 引下

競爭을 自制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보험가입금액을 명확히

정의8)함에 따라 예정유지비 부과수준이 상향 조정된 요인도 많이 작용하

였다.

실제유지비 지급 측면에서는 단체보험은 자유화 전후로 큰 변화가 없

고 사망보험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

전체적으로는 예정유지비 증가에 따라 實際維持費가 增加한 것으로 분석

된다. 이렇게 실제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經濟社會的 環境變化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Ⅱ-6>에서

사망보험의 사업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納入保險料가 다른 종목에 비

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8)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정 (1993. 7) 이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이 판매단위별

로 계산되고, 회사별로 상이하였으나, 제정후 회사별, 상품별로 통일되었다.

상품별 예시를 변경전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보장내용 변경전 변경후

교육

보험

보험가입금액
생존급여금 총액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4/ 1,000 3/ 1,000×2=6/ 1,000

연금

보험

보험가입금액 연금연액 200만원

(보험가입금액은연금연액의 10배)

1,000만원 2,000만원

유지비율 4/ 1,000 3/ 1,000×2=6/ 1,000

제정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대해 4/ 1,000를 적용하였으나, 제정후 보험

가입금액의 3/ 1,000을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

어 실제로는 제정전 기준으로 6/ 1,000을 사용한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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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維持費 比率 推移(收入保險料 基準)

(단위 : %)

연도

보 험 종 목
합 계

생 존 사 망 생사혼합 단 체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1986 3.0 3.7 11.7 13.6 2.4 2.8 1.4 1.4 2.7 3.1
1987 2.8 3.5 11.0 14.8 1.9 2.5 1.2 1.2 2.2 2.8
1988 3.3 4.2 8.6 15.9 1.7 2.2 1.0 1.3 2.2 2.9
1989 2.9 4.1 8.7 17.1 2.0 2.7 1.0 1.2 2.3 3.2
1990 2.8 4.4 9.2 20.8 1.9 2.9 0.8 1.0 2.2 3.3
1991 2.8 4.5 8.8 18.9 1.8 2.9 0.9 1.0 2.2 3.6
1992 2.7 4.1 8.1 14.9 1.7 2.7 0.9 1.1 2.3 3.6
1993 2.7 3.7 7.7 13.4 2.6 3.9 1.1 1.3 2.7 3.9
1994 3.3 4.4 7.9 14.0 2.8 4.3 1.1 1.3 3.2 4.6
1995 3.6 4.9 7.9 13.5 2.0 3.2 1.0 1.3 3.2 4.7
1996 4.0 5.1 7.9 12.6 3.0 4.4 0.9 1.2 3.5 4.9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일정상 豫定事業費의 자유화가 대체로 후반에 편

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費差損이 발생하

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기 자유화시 비차손 해결을 보

험상품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消費者 入場에서는

보장내용은 동일한데 경비만 추가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사중 몇 개

사의 경우 비차익이 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비차손 발생회사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는 缺損이 적어지거나 비차익으로 전환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자유화가 되더라도 회사간의 무리한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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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豫定事業費 體系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本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事業費 附加 및 策定方法의 問

題點을 分析하고 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事業費

規制緩和를 통한 價格競爭力 確保와 個別商品에서의 契約者 및 保險期間

別 事業費 策定의 合理化를 통해 各種 契約間의 衡平性을 圖謀하고, 維持

率 提高를 통해 계약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비율을 인하하여 消費者의

權益을 보호하며, 豫定事業費 책정의 適正化로 회사의 財務健全性을 높이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價格競爭力 確保

가 . 現況

生命保險 事業者가 상품개발시 책정하는 豫定事業費는 「生命保險商品

管理規程」에서 정하는 豫定事業費率 범위내이며, 전체 사업비율과 신계

약비의 限度가 명시되어 있다. 한편 實際事業費 집행에 있어서는 각 회사

별로 豫定事業費 體系를 기준으로 작성한 內部基準에 따라 운영하고 있

다.

현행 예정사업비율의 規制現況은 다음 <표 Ⅲ-1>과 같으며, 회사가 규

정에서 정하는 사업비율의 한도내에서 개발하는 경우는 自律的으로 판매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申告商品에 해당되

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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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예정신계약비, 예

정유지비 및 예정수금비는 별도로 계상하고, 예정사업비 한도는 남자 40

세 기준으로 보험기간별로 全期月納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표 Ⅲ-1> 豫定事業費의 限度

보 험 종 류 보 험 기 간 영업보험료에 대한 비율

개인

보장성보험 - 50% 이하

저축성보험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단체

보장성보험 - 50% 이하

저축성보험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이하

21년 이상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個人保險의 保險種類別 豫定新契約費 基準은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

다.

교육보험 및 연금보험 :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이하

생사혼합보험

·5년이하 : 5/ 1,000×S1 + 10/ 1,000×S2 이하

·5년초과 : 보험가입금액의 15/ 1,000 + 5/ 1,000×S1 + 10/ 1,000×S2

이하

단, S1 : 일반사망급여금 총지급율, S2 : 생존급여금 총지급율

순수보장성보험은 자율로 하고, 기타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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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적용한다.

·5년이하 : 보험가입금액의 20/ 1,000 이하

·5년초과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 이하

團體保險의 예정신계약비 한도는 개인보험 예정신계약비의 90% 이내

로 하고, 기타 保障性 特約의 예정신계약비 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 이

하로 규정하고 있다.

나 . 問題點

事業費 策定 및 支出에 있어서 회사 나름대로의 商品開發 또는 保險料

算定 原則이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사업비를 附加하여야

회사의 政策方向과 一致를 가져와 바람직한 마아케팅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사업비 책정에 대한 規制로 인해 일부 회사에서는 實際 經費가 豫定

事業費 이상으로 소요되어도 充分한 事業費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비 한도를 규제함에 따라 일부 회사에서는 규제의

上限치를 반드시 適用하려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금

보험의 신계약비 책정과정을 검토해보면 규정상으로는 보험가입금액의

30/ 1,000 이하이다. 종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가 많이 판

매되었으나, 최근 所得水準의 向上과 必要 年金額의 增大에 따라 대부분

의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3,000∼5,000만원을 1구좌로 하여 판매하면서 상

한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실제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금액

을 1,000만원으로 하여 3∼5건을 구입하나 일반적 판매단위인 1구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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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나 납입하는 보험료는 동일한데, 이를 分割하여 구입할 경우는 회사

측면에서는 保險約款 및 證券發行 등 附加經費가 더 많이 소요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고액가입자에 대해 割引을 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가 있어 보험원가를 감안한 豫定事業費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總事業費 確保側面에서는 事業費 規制는 實益이 거의 없다. 이는

현재 규제되는 총사업비율의 最高 限度가 일반적인 상품의 사업비율과 상

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계약비에 대한 규제로 인해 유지비와 수금

비의 인상을 통하여 신계약비를 보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事業費 計定간 費差損益의 相互補塡을 禁止하는 규정이 없어 代替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계약비의 규제는 解約還給金의 크기는 保障할 수

있으나, 유지비와 수금비의 自由化로 일반 소비자가 體感하는 最終 還給

率의 보장은 곤란한 실정이다.

다 . 改善方案

市場原理에 맞게 회사가 가격을 自律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事業費

自由化가 필요하다.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計劃上 豫定事業費의 自由化는

98년 이후에 검토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비차배당의 자유화는 신설

생보사의 移延事業費 償却이 완료되는 99년 4월부터 範圍料率을 시작으

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豫定事業費率의 총사업비율 한도와 신계약비

상한의 규제는 200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자유요율로 轉換할 예정으로

있다.9)

9) 김용우, 「1998년도 상품정책」,『생보상품·계리 부서장 세미나』, 보험개발

원, 199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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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費自由化의 肯定的인 側面으로는 價格競爭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회사특성에 맞는 事業費 附加와

내부적으로는 타사와의 가격경쟁을 위해 經營效率化를 도모하게 된다. 그

러나 否定的인 側面으로는 初期事業費 過多 支出로 인한 損失을 계약자에

게 轉嫁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事業費 策定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낮은 事業費를 책정함으로써 費差損을

增大시켜 회사의 財務健全性을 沮害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사의 注力商品 또는 特定商品에 대해 戰略的으로 아주 낮

게 事業費를 策定하여 타상품과의 事業費 不均衡을 招來시켜 특정상품의

계약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기간동안 존속되는 상

품으로 解約으로 인한 不利益과 探索費用 등의 轉換費用(switching cost)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즉, 기존 계약자는 전

환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事業費가 저렴하고

동일한 保障內容을 가지는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신상품 구입 가능성이 거

의 없으므로 특정 계약에 대한 우대는 계약자간의 衡平性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自動車保險 등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의 短期商品 또는

매년 更新型 商品은 滿期 또는 契約 更新時에 사업비가 저렴한 상품을 구

입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豫定事業費의 自由化는 保險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고,

상품별, 계약자간 공평성이 제고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費差益이 시현되

고 있는 회사는 費差配當을 통한 계약자에 대한 還元과 豫定事業費의 科

學的인 책정과 지속적인 經營合理化 정책이 필요하며, 費差損이 발생하는

회사는 經營效率化 政策을 통한 사업비 節減으로 善意의 경쟁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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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제4단계 가격자유화는 예정사업비 책정의 자유화 뿐만 아니라

費差配當自由化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격

정책(料率政策, 配當政策)이 필요하다.

앞에서 事業費 規制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완전한 자유화만이

現行 事業費 體系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연계된

解約還給金制度 改善과 년간 總額事業費 限度 등을 규정하는 間接的인 規

制10)와 異常現狀을 보이는 사업비 책정과 지출에 대해서는 政府監督이 필

요하다.

또한 가격자유화 시대에서는 동일한 급부를 보장하는 상품이라 하더라

도 販賣市場, 販賣方法 및 販賣對象에 따라 事業費率을 달리한 상이한 商

品名으로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契約間 衡平性

가 . 現況

商品類型別, 保險期間別로 豫定事業費 限度, 新契約費 限度는 규제되나

性別, 年齡別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일률적인 사업비율 적용에 따라 契

約者間의 事業費率 차이는 衡平性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즉, 현재의

사업비 체계는 대체적으로 신계약비 및 유지비는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10) 김용우, 전게서, 예정신계약비의 자유화는 최저해약환급금 계산과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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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비는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一律的으로 적용되어 기준연령 남자 40세

에서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상의 사업비 한도만 충족하면 된다.

보험계약별로 사업비가 絶對額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순보험료가 적은 保障性保險 또는 저연령 계약은 과도한

사업비 부가가 이루어지고 반대로 貯蓄性保險 및 高年齡 계약의 경우는

사업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아래 <표 Ⅲ-2>의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남녀

노소 모두에 해당되는 만기보험금을 구성하는 저축보험료 비중이 커 다른

유형에 비해 사업비율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표 Ⅲ-2> 商品別 事業費率 例示

구 분
남 자 여 자

15세 50세 15세 50세

보장성

보 험

순수 74.4% 24.4% 90.9% 43.5%
기타 30.4% 17.1% 32.8% 26.2%

생사혼합보험 13.5% 12.8% 13.4% 13.2%
연 금 보 험 58.5% 12.2% 62.5% 11.8%

주 : 보장성보험, 생사혼합보험은 10년만기 전기납 기준이며, 연금보험은 60세
연금개시형 60세납 기준임.

나 . 問題點

1) 契約者別 事業費率 策定의 不調和

현행 事業費 規制體系 및 일반적인 事業費 附加現況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액 대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저연령에서는 높고, 남성 고

연령에서는 낮다. 즉 보험료가 많으면 사업비율이 낮고, 보험료가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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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이 높아 일부 계약에서는 사업비율이 80% 이상으로 價格策定上

의 부자연스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實務에 있어서는 부자연스럽기보다

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보험료가 적다고 해도

新契約 締結 및 維持管理 費用이 보험료 비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논

리이다. 證券發行費, 案內狀 및 約款作成 經費 등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規模와 관계없이 건당 일정금액이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이다.

2) 保險期間別 事業費率 策定의 不調和

또한, 보험기간별로 사업비 책정이 合理的이지 못할 때에는 中途解約

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豫定事業費 부과시 數理的인 衡平

性 결여로 加入形態에 따라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이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업비 부가체계가 과학적인 뒷받침

이 적고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5년만기 定期保險을 更新하여 2회 가입하는 것이 10년만기

보험을 1회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와 10년만

기보험을 가입하고 5년경과 시점에서 해약하는 것이 5년만기보험을 가입

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비를

과학적으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 . 改善方案

1) 契約者別 事業費率 差異 緩和

생명보험계약은 不特定多數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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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特別利益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이익은 특별

한 사유없이 保險料를 差別化한다던가 保險金을 많이 提供하는 등 保險料

算出原理인 收支相等原則에 반하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도 公平性의 原理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비를 一律的으로 부가함으로써 각 계약

간의 相對的 不公平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전체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가보험료 비율인 사업비율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

해 본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서 豫定事業費率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

다. 商品의 類型에 따라 豫定事業費率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비 支出形態를 分析하거나 保險商品

의 性格에 따라 事業費 水準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商品開發基準에 따르면 基準年齡에서만 요건이 충

족되면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른 연령에서는 사업비의 한도 등이 무

시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原則論的 事業費 支出보다는 科

學的인 事業費 附加體系를 구축한 다음 社會慣習에의 調和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비 부가체계로는 회사입장에서 事業費 確保

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契約者 立場에서도 適正한 還給率이 保障

될 수 있도록 衡平性이 도모되어야 한다. 동일한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특정연령에서는 환급율이 높은데 반해 일부연령에서는 환급이 거의 없다

면 給付設定의 缺陷이라기 보다는 價格策定에서 중요한 誤謬를 범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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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간의 형평성 도모에 관한 改善方案으로는 사업비 책정시에 事業

費 機能別 特性의 반영과 보험의 基本 原價인 純保險料에 비례하는 부가

보험료를 合理的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사업비 부가방법은 건당경비, 보험

금(보험가입금액) 비례경비, 보험료 비례경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分給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保險金 比例經費는 유지

비와 진단경비중 비례경비가 해당되며, 件當經費에 속하는 사업비로는 신

계약비중 진단비와 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등 신계약과 관련된 인쇄비와

수금비중 수금 기본경비와 수금에 관련된 인쇄비 등이 해당되며, 保險料

比例經費로는 신계약비와 수금비 항목의 비례수당 등이 있다.

性別, 年齡別 豫定事業費率의 不公平한 附加問題의 해결은 豫定事業費

附加體系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사의 경우 豫定事業費 附加體系를 保險料 기준으로 부가하는 부분을

높임으로서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러한 불공평

한 사업비율 부가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때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加入

對象을 細分化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신계약비 책정시에도 보험료 비례기

준을 높여 특별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는 件當 比例經費를 제외하고

는 保險料 比例經費로 전환함으로써,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解約損을 줄여

회사의 건전성을 꾀하고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보험의 底邊擴大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업비율이 높은 계약은 중도 해지시

회사에 해약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비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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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險期間別 事業費率 調整

다음으로는 과학적이지 못한 사업비 부가문제로서 保險期間의 長·短

期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표적으

로 나타나는 保險種目인 純粹保障性保險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 短期契約의 更新加入이 長期契約의 1回 加入보다 有利한 경우

이 문제는 보험기간별로 豫定事業費를 差等附課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

로 短期保險에서는 신계약비를 적게하고 長期保險에서는 단기보험에서보

다 높게 설정한데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예정신계약비 책정시 利子率을

감안하여 納入期間에 분산시켜 놓아 월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비 비

중의 絶對값이 장기보험에서 많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 5년(n1), 10년(n2)만기 정기보험에서 신계약비를 5년만기는 보

험가입금액의 5/ 1,000(α1)로하고 10년만기는 10/ 1,000(α2)으로 했을 경우

신계약비를 구하면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保險料 및 新契約費 例示(豫定新契約費 差等)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전기월납)

구 분 20세 21세 25세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5년
P ' 33 34 35 35 36 37 44 46 61 66

ALP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년
P ' 36 37 38 38 41 43 53 56 - -

ALP 12 12 12 12 12 12 12 12

주 : P ' : 월납입보험료, ALP : 월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비(α1, 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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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관계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ä x : n 1|
≤

2

ä x : n2 |
, n1< n2 , 1 < 2

이러한 경우는 保險期間別로 신계약비를 差等附課함에 따라(장기계약

은 단기계약보다 신계약비를 많이 책정) 어느 한쪽이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만기 보험을 2회 연속가입하는

것이 10년만기 보험을 1회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를 들

면 20세에서 5년만기 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5년 경과후 25세에 계약을 갱

신할 때 평균보험료는 34원인데 반하여 20세에 10년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36원으로 매월 2원씩의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비체계의 해결방안으로서는 保險料에서 차지하는 新契約費

部分을 同一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保險料에 反映되

는 新契約費의 크기가 동일하면 公平한 사업비 부가가 된다.

1

ä x : n 1|
≒

2

ä x : n2 |
, n1< n2 , 1 < 2

위 식을 만족하도록 앞의 예시상품의 신계약비를 5년만기는 5/ 1,000,

10년만기는 8.5/ 1,000 수준으로 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한 우려사항은 발

생하지 않는다. 즉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납입하는 보험료중 신계약비 상

당액이 일치하도록 예정신계약비를 책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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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期契約으로 1回 加入하는 것이 短期契約을 加入하는 것 보다

有利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보험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豫定事業費를 同一하게

附課할 때 發生하는 현상으로 월보험료중 豫定新契約費의 絶對값이 長期

契約에서는 적게 短期契約에서 많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ä x : n 1|
≥

ä x : n2 |
, n1< n2

보험기간 5년(n 1), 10년(n2)만기 정기보험에서 신계약비를 보험가입금액

의 7/ 1,000(α)로 한 상품모델로 보험료 및 신계약비 분석을 하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保險料 및 新契約費 例示(豫定新契約費 同一)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전기월납)
구 분 20세 21세 25세 26세 30세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5년 P ' 37 38 40 40 40 40 48 50 65 70
ALP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0년 P ' 32 33 34 34 37 39 49 52 - -
ALP 8 8 8 8 8 8 8 8

주 : P ' : 월납입보험료, ALP : 월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신계약비

<표 Ⅲ-4>에서와 같이 10년만기보험을 가입하고 5년시점에서 失效 또

는 解約을 하게 되면 5년만기보험을 가입한 경우보다 유리하게 된다. 경

우에 따라서는 해약환급금까지 지급 받는다. 즉, 20세 기준으로 5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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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받기 위해서 5년만기보험의 보험료 37원을 납입하기 보다는 10년만기보

험을 가입하여 32원을 납입하고 5년 경과후 해약을 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문제의 解決方案 역시 ㉮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3. 消費者 權益保護

가 . 現況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相互 利益關係는 逆(trade-off)의 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事業費率의 증가는 보험계약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經濟的 效

用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실효해약이 많이 발생함

에 따라 계약자가 實際로 부담하는 사업비율은 상품개발시 책정한 豫定事

業費率보다 상당히 높다.

상품개발시 책정한 豫定事業費率은 보험계약이 死亡脫退 이외의 원인

으로는 탈퇴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으로 보험료의 15∼30%를 점유

하고 있으나, 실제로 中途解約者의 입장에서는 事業費가 년차별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契約初期에 해약을 하게 되면 사업비율이 상품에 따라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계약자가 부담하는 實際

事業費率은 낮아져 만기시에는 豫定事業費率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근년에 판매된 個人年金保險 등 中長期商品의

解約還給率이 낮아 많은 民怨이 提起되고 있다. 解約還給金이 旣納入保險

料보다 적을 수 있는 사유는 보험계약 관련 經費와 同一한 保險團體의 保

險事故에 대한 보험금 지급 때문이다. 그 내용중에서는 보험계약 관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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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사업비가 크게 支出되어 해약환급금이 적

다고 볼 수도 있다.

나 . 問題點

다음 <표 Ⅲ-5>의 예시는 상품유형별로 實際事業費率의 변화과정을 나

타내었다. 實際事業費率이 높게 나타나는 상품은 保障性保險이다. 순수보

장성보험의 경우는 貯蓄保險料가 없어 危險保險料를 제외한 나머지가 事

業費로 충당되며, 중도해지시에는 평준보험료 납입으로 인한 準備金 積立

部分이 신계약비로 상각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몇 년 동안은 예정된 事

業費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의 해약환급금은

0이다.

노후복지연금보험은 貯蓄性이 강한 보험으로 사업비율이 낮다. 일반적

으로 저축성보험은 保險料 規模가 크기 때문에 事業費 規模가 보장성보험

과 비슷하더라도 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은 낮다. 아래의 분석대상 상품 3

가지 모두 5차년도까지의 事業費 累計額은 50만원을 초과하고 있기11) 때

문에 絶對額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다.

<표 Ⅲ-5>에서 實際事業費率은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불하는 事業

費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작성하는 통계표상의 實際事業

費率과는 다르나 전반적인 추이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노후복지연금보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特殊商品의 경우 보통상품에 비해 豫定事業費率도

적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비율도 적다.

11) 생사혼합보험과 만기환급형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5년시점의 누적된 사업비는 547,200원과 579,000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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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中途解止에 따른 經過期間別 負擔事業費率

- 生死混合保險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35세, 20년만기)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납입보험료 3,147 6,294 9,441 12,588 15,735 22,029
사 업 비 2,753 3,989 4,483 4,978 5,472 6,461
실제사업비율 87.5% 63.4% 47.5% 39.5% 34.8% 29.3%

순보험료 2,372 4,744 7,116 9,488 11,860 16,604
순보험료

상각분
1,978 2,439 2,158 1,878 1,597 1,036

주 : 1. 년간 납입보험료 3,147원에서 예정사업비는 775원이며 예정사업비율은
24.6% 임.

2. 순보험료 상각분은 해약시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계산된 예정사업비를 초
과한 금액에 대해 순보험료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신계약비 상각분에 해당
되며, 1차년도 값이 적게 나온 이유는 순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가용사업비 재원이 1,978원이기 때문임.

3. 연간 평균 위험보험료는 394원임.
4. 위 표는 연도말에 해약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사업비율은
누적 개념임.

- 老後福祉年金保險

(기준 : 월보험료 10만원, 남자35세)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납입보험료 1,200,000 2,400,000 3,600,000 4,800,000 6,000,000
사 업 비 260,072 320,144 380,216 440,288 500,360

실제사업비율 21.7% 13.3% 10.6% 9.2% 8.3%
순보험료 1,091,928 2,183,856 3,275,784 4,367,712 5,459,640
순보험료

상각분
152,000 104,000 56,000 8,000 0

주 1. 년간 납입보험료 1,200,000원에서 예정사업비는 108,072원이며 예정사업비
율은 9.0 % 임.

2. 순보험료 상각분은 해약시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계산된 예정사업비를 초
과한 금액에 대해 순보험료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신계약비 상각분에 해당
됨.

3. 연간 평균 위험보험료는 11,928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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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차년도의 실제사업비율이 9.0 %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신계
약비의 월별 할당오차에 기인함. 즉, 신계약비를 매월 영업보험료의 4 %로
할당하는데 이때 5년간 누계값은 240,000원이고, 실제 기초서류상 신계약
비 책정액은 200,000원임.

- 滿期還給形保障性保險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35세, 20년만기)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납입보험료 1,951 3,902 5,853 7,804 9,755 13,657
사 업 비 1,557 3,114 4,671 5,332 5,790 6,706
실제사업비율 79.8% 79.8% 79.8% 68.3% 59.4% 49.1%
순보험료 1,166 2,332 3,498 4,664 5,830 8,162
순보험료

상각분
1,166 2,332 3,498 2,192 1,865 1,210

주 1. 년간 납입보험료 1,951원에서 예정사업비는 785원이며 예정사업비율은
40.2% 임.

2. 순보험료 상각분은 해약시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계산된 예정사업비를 초
과한 금액에 대해 순보험료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신계약비 상각분에 해당
되며, 1,2,3차년도까지는 순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사업비 재원
이 부족하여 사업비가 적게 계산됨.

3. 연간 평균 위험보험료는 394원임.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의 負擔事業費率이 높게 나타나는데, 생사혼합

보험의 1차년도 事業費率이 滿期還給形 保障性保險보다 높은 것은 생사혼

합보험의 보험료가 커 순보험료에서 사업비 상각분이 轉入되어 사업비에

모두 반영된 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비율이 높아 저축보험

료 전부가 전입된다 하더라도 事業費 所要額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언

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早期(위 표에서는 3차년도까지)에 해약하게 되면

事業費 財源이 부족하여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된

다. 계약자 또한 이 기간중에 중도해약을 하게되면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

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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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別商品의 개발에서는 회사별로 豫定事業費 책정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月末報告書上에서 사업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판

매상품별 構成比率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방사 등 신설사의 경우 기존

사보다 豫定事業費率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단체보험과 노후복지연금보험

의 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외국사의 경우는 반대로 特殊

商品의 비중이 적고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비율이 높기 때문에 豫定事業

費率이 높게 나타난다.

實際事業費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모집인에게 판매의

대가로 지불하는 比例費用(신계약비와 수금비 부문에 항목이 있음)으로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상품의 질이 동일하고 회사별 知名度

및 擔保力 등이 동일할 때 생명보험 영업의 成敗는 價格競爭力과 積極的

인 販賣勸誘의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전자보

다 契約締結 能力이 높다.

다 . 改善方案

1) 維持率의 提高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생명보험계약은 주요 선진국

에 비해 維持率이 낮다. 물론 계약체결시부터 緣故契約 위주라든지, 일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認知度 不足 등에서 오는 영향도 많겠지만 회사의

管理疏忽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事業費 附加體系와

募集手當 支給體系에 대한 개선도 유지율 제고에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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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主要國의 失效解約率

(단위 :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FY '92

FY '93

FY '94

FY '95

25.9

25.1

24.0

23.7

6.0

6.1

6.2

6.4

8.3

7.6

7.1

7.2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호

保險契約의 維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契約者의 意志가 중요하다.

최근 보험사에서는 完全販賣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계약자에게

전화를 해 가입을 確認하여 契約內容의 認知與否 등 不健全한 계약이 이

루어졌는지를 조사하거나, 본인이 원할시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등

유지율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의 많은 부분이 募集人의 勸誘12)에 의해서 체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모집인이 그 계약에 대한 持續的인 管理가 필요하다. 모

집인의 명칭이 生活設計士(life planner) 로 바뀌는 등 과거처럼 모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판매함으로써 모집인의 任務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유지시켜 顧客滿足을 誘導하고 顧客의 感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管理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이 노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신계약비중 비례수당인 모집수당

의 分給期間을 2년차 또는 3년차까지 연장하는 것은 회사의 유지율 제고

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12) 『 95 생명보험성향 조사』(생명보험협회 刊) 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의

40.6%가 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되고 있어 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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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保險會社, 募集人, 保險契約者 3자가 노력할 때 계약유지율은

제고될 것이다. 契約者는 보험의 필요에 의해 적정한 수준만큼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募集人은 완전판매와 판매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

리고 保險會社는 보험계약준비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계약자에 대한 지속

적인 서비스 개발로 보험계약자가 최대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유지율 제고 노력으로는 계약자에 대한 弘報와 모집인에

대한 手當支給 改善에 중점을 두는데 그쳤으나, 향후에는 실효 및 해약에

대한 責任을 契約者, 保險會社, 募集人 3자가 共同負擔하는 方案을 마련함

으로써 유지율 제고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共同負擔 方案으

로는 모집인에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募集手當의 分給期間을 延長시킬

필요가 있으며, 商品開發時에도 이를 고려한 豫定事業費 부가가 필요하다.

契約者에게는 이제까지 未償却新契約費 償却이라는 解約控除를 함으로써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는데, 이를 회사와 공동부담함으로써 보험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適正收益率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

센티브 부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유지율 제고 방안은 종래의 早期解約에 따른 모집수당의

還收 및 계약자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으로 계약자와 모집인에게 責

任轉嫁하는 것에서 회사에게도 계약유지 소홀에 대한 責任을 附與하는 방

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험회사의 경비는 固定性 經費와 比例

性 經費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는데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될 때 상각하는

신계약비중 비례성 경비만 상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정성 경비13)는 제

13) 고정성 경비와 비례성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곤란하며, 편의상 비례수당

만 비례성 경비로 취급하기로 한다. 실제로 모든 경비는 장기간에 걸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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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범위 또는 기간 내에서는 營業의 擴大 및 縮小에 따라 거의 변동이

없는 경비인 반면 비례성 경비는 영업실적에 비례하는 경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고정성 경비는 해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러한 고정성경비를 부담하게 되면 회사도 계약유

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성경비율이

20% 수준인데 반해 FY'96 신계약비익은 26.5%로 이러한 경비를 부담하더

라도 신계약비에서의 損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해약환급금 계산시 우리나라의 미상각신계약비 全額 償却

과는 달리 보험료 산출 예정신계약비의 약 76%만 상각하고 있다.14) 즉,

24%는 保險會社가 負擔한다고 볼 수 있다. 解約控除時 적용하는 신계약

비는 대장성의 承認事項이며 현재는 消費者保護團體 등에서 이를 더욱 낮

추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 事業費 水準과 그 運營의 合理化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競爭力을 가진 適正

水準의 事業費를 附加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金融改革作業 및 綜合金融化

의 進展, 金利自由化의 完了 등으로 金融商品의 價格自由化 및 金融兼業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14) 일본의 양로보험 해약환급금 산출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료 산출 예정신계약비는 보험금비례방식으로 사망부문 8/ 1,000, 생존부문

17/ 1,000, 영업보험료 비례경비 2%이다. 해약공제시에 적용되는 미상각신계

약비는 보험금 비례방식의 사망부문 8/ 1,000중 6/ 1,000을, 생존부문 17/ 1,000

중 13/ 1,000을 적용함으로써 보험금비례방식의 76%만 해약공제용 신계약비

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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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가 가속화될 것이고, 소비자 의식의 증대로 金融商品價格의 透明性, 目

的適合性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보험상품의 경우도 公示制度의

擴大15)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事業費 構造 改善

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事業費 體系로는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에 대해 공평한 사업

비 부가가 곤란하므로 適切한 事業費 改善對策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소

비자는 보험상품으로 부터 얻는 效用이 支出하는 費用 이상일 때 그 상품

을 購買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치열해가는 金融環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事業

費 體系를 效率的으로 調整하고 過多한 事業費 附加는 販賣體系의 整備

및 새로운 販賣채널 導入16) 등 經營效率化 政策을 통해 止揚해 나가야 한

15) 미국에서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해설자료 (illu str at ion )

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미보험감독관협회 (NA IC)에서

제정한 Life In suran ce Illu str at ion M odel Regulat ion으로서 199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12월 현재 전체 51개주 중 31개 주에서 이 규

정 및 관련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해설자료의 형태를 지정하

고 있으며, 해설자료가 사용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요구되는 공지사

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해설자료가 보험소비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쉽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자료에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사망보험금, 보험료,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러한 해설의 내용은 회사의 임의적 작성에 의하지 않고, 담당계리인

(illu str at ion actuary )이 계리기준(A ctuarial Standard of Pract ice No. 24)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
16) 직접판매 상품이 활성화된 K생명의 직접판매상품과 타회사의 일반상품의 사

업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품유형 및 판매시기가 비슷한 상품을 채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예정사업비 책정에서 신계약비는 다

른 두 상품에 비해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10/ 1,000 적게하고, 유지비는 동일

하게 그리고 수금비는 약간 높게 책정하였다. 실제사업비는 기능별로 볼 때

직접판매상품으로 신계약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례수당이 거의 없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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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신계약비의 경우 先執行되고 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 계약자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한다. 주력상품의 하나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월

납입보험료 납입이 3개월만 계속되면 회사는 豫定된 事業費를 모두 확보

할 수 있다. 그런데 모집인은 비례수당을 100% 보장받지 못한다. 많아야

2회차 수당만 지급 받을 것이다.

<표 Ⅲ-7>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신계약비의 약 78%가 비례수당인

데 중도 해지된 경우는 모집인에 대한 比例手當 지급액 비율이 이 비율보

다 적다. 환언하면 회사는 將來에 지급할 비례수당을 모두 確保한 상태지

만 계약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집인에게 수당을 支給하지 않는 것이

다.

른 상품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반대로 유지비는 타상품에 비해 높게 책정되

고 수금비는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약간 낮게 나타난다.

< 직접판매상품과 일반상품의 사업비율 분석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보험료 초년도보험료
실제
신계약비

실제
유지비

실제
수금비

K생명 K상품 834 834
(100.0)

399
(47.8)

201
(24.1)

28
(3.4)

A생명 A상품 4,216 4,215
(100.0)

2,877
(68.3)

700
(16.6)

62
(1.5)

B생명 B상품 1,882 1,882
(100.0)

1,076
(57.2)

292
(15.5)

83
(4.4)

주 : 1. 초년도보험료는 전체보험료에서 2차년도 이후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

료로 판매추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2. ( )내는 보험료에 대한 비율이며, 신계약비는 초년도보험료에 대한

비율임.

3. 97.4.1∼ 97. 9.30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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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實際 新契約費 支出形態

(단위 : 억원, %)

구 분
비례성 경비(A ) 고정성 경비(B)

합계(C)
A/ C B/ C

기존사 27,380 79.6 7,000 20.4 34,380
전국사 3,644 70.7 1,509 29.3 5,153
지방사 1,879 71.6 744 28.4 2,623
합작사 2,179 71.6 863 28.4 3,042
외국사 272 77.5 79 22.5 351
계 35,354 77.6 10,196 22.4 45,550

주 : FY '96 실제사업비 지출 기준임.

보험회사가 신계약비를 早期 確保한 후에 계약의 중도해지시 全額 償

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계약자의 불만이 증가

하고 早期 解約에 따라 모집인 또한 그 수당이 還收措置 당하는 등 불이

익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이미지에 否定的 影響을 주게 될 것이다. 나아

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綜合金融化 時代에 보험업계

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事業費의 效率的인 策定과 配分

으로 消費者의 利益을 圖謀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財務健全性 提高

가 . 現況

豫定事業費와 財務健全性의 關係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豫定事業費는 準備金 積立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준비금적립 수준은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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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고, 또한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配當金의 크기를 결정한다.

豫定事業費중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新契約費 部分으로

신계약비 크기에 따라 준비금적립액이 다르게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準備金評價方式17)에 연유한다. 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保險料積立金

은 최고한도인 純保險料式準備金의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7

17)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3- 68조 (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 ①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준비금의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적립금의 최고

및 최저 적립한도와 적립율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의 적립을 최고한도로 하고, 7년상각해

약환급금식준비금의 적립을 최저한도로 한다.

2. 사업년도말 보험료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t + θ / 12 V = t V + θ12 · ( t + 1 V - t V )

단, θ : 납입경과월수

t V : 보험년도말 책임준비금

3. 매 사업년도말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의 혼합비례 적립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료적립금 적립율은 매년 상향 조정되어야 하

며, 전년도 적립율보다 하향 조정될 수 없다. 단, 이 규정 시행이전에 최

저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6

조에 의한 상각기간중 1회에 한하여 최저 적립한도 이상 수준에서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t V = K· t V ( N ) + ( 1 - K )· t V ( W)

단 , K =
( t V - t V ( W) )

( t V ( N ) - t V ( W) )

t V :실제준비금 t V ( W) : 해약환급금식준비금

K :보험료적립금적립율 t V ( N ) : 순보험료식준비금

4. 보험료적립금의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위험율 및 예정사업비율은 보험감

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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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상각 解約還給金式準備金 積立18)이다.

아래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3개사는 순보험료식으로, 2

개사는 混合比例積立方式(K式)을 적용하며, 나머지 28개사가 해약환급금

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즉, K식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을 적립하는 회

사의 경우 적립하는 보험료적립금의 크기는 각 상품별 예정신계약비의 크

기에 의하여 변동된다. 同一한 보장을 하는 상품을 판매할 때 순보험료식

준비금은 회사마다 동일하지만, K식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은 예정신계약

비의 減少函數로서 회사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표 Ⅲ-8> 會社別 準備金 積立現況

구 분 적 립 회 사

순보식 삼성, 교보, 흥국
K 식 제일(14.8%), 푸르덴셜(5%)

해약식
순보식과 K율로 적립한 5개사를 제외한 대한, 동아 등

28개사

주 : ( )안은 K율의 값임.

나 . 問題點

보험료적립금은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을 위해 순보험료를

18)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 V ( w ) = t V ( N ) - α· m - t
m

α : 예정신계약비 m : 납입기간 t : 경과기간

단,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때는 m대신에 7을 적용하고, 7년 미만일때는 납입기

간(m )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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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로 증식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적립금이 예정

신계약비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폭이 크면 新契約費의 增大는 支

給能力의 不安을 加重시킬 수 있다. 신계약비를 크게 계상하면 당장은 준

비금 적립에서 용이할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준비금 증가율이

높아 적립의 어려움으로 지급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보험상품에서 解約還給金式으로 적립하는 경우 초년도 이후 준비금증가액

이 순보험료식준비금 적립방법보다 크기 때문이다19). <표 Ⅲ-9>를 분석해

보면 2년차에서 3년차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계약비를 가장 많이 책정한

W1t는 보험료적립금 증가액이 3,139원, 다음 W2t는 2,996원, 적게 책정한

W3t는 2,924원으로 계산되어 신계약비의 크기에 따라 保險料積立金 增加

額이 比例함을 알 수 있다.

<표 Ⅲ-9> 新契約費 크기에 따른 保險料積立金의 變化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35세, 생사혼합보험, 20년만기)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Vt 2,364 4,894 7,604 10,505 13,614 16,943 20,508

W 1t 0 2,751 5,890 9,220 12,576 16,514 20,508
W2t 650 3,465 6,461 9,648 13,042 16,657 20,508
W3t 1,078 3,823 6,747 9,863 13,185 16,728 20,508

주 : 1. 각각의 경우 보험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신계약비와 유지·수금비
의 크기를 조정하였음.

2. Vt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W 1t : 예정신계약비 30/ 1,000을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W2t : 예정신계약비 20/ 1,000을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W3t : 예정신계약비 15/ 1,000를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한편 예정신계약비의 크기는 利差配當, 金利差保障의 기준이 되는 해

19) 정봉은·노병윤·목진영,『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方案』, 保險開發院, 1997. 3,

pp . 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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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환급금식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계약자배당금의 크

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또한 經營利益 또는 利源別 기초율의 안정성에

의해 배당금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는 예정신계약비의

크기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표 Ⅲ-10> 참조). 가격자유화가 완

성단계에 진입하여 상품별, 계약자별 등의 貢獻度에 따른 배당체계가 마

련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회사별로 일률적인 配當率20)이 결정되는 상황에

서는 예정신계약비의 크기는 配當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효해약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

환급금식준비금의 차이가 3년 이내에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生命保險 價格自由化 段階上 예정신계약비의 자유화는 1998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규정에서 예정신

계약비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보험료 이외의 사항을 변하게 하므

로 자유화시 愼重한 檢討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운용하는 바와 같이 解約

還給金 基準을 별도로 마련하여 保險料 算出과 無關하게 일정수준을 유지

토록 하는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당금 결정시에도 어떤 동일한 기준에서 가격자유화에 따라 配當率을

差別化하는 政策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향후 가격에 대한 情報公示가 이

루어질 경우 배당율만 높게 책정하여 發生因子(현행 해약환급금 또는 해

약환급금식준비금)에 곱할 경우와 配當率은 낮지만 발생인자(순보험료식

준비금)가 큰 경우 배당금의 絶對額에서 오히려 후자가 클 수도 있다. 이

때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배당금이 배당율로 인식될 경우 昏亂과 誤解의

20) 사차배당과 이차배당이 이미 자유화 되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동일한 율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일부사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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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표 Ⅲ-10> 新契約費 크기에 따른 配當金 推移 分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남자 35세, 연금보험, 55세형)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Vt 2,699 5,592 8,691 12,013 15,575 19,393 23,486

W 1t 128 3,449 6,977 10,728 14,718 18,964 23,486

D1
0

(0)

3

(3)

69

(72)

140

(219)

215

(455)

294

(792)

379

(1,246)
W2t 1,413 4,521 7,834 11,371 15,146 19,179 23,486

D2
0

(0)

28

(28)

90

(121)

157

(289)

227

(543)

303

(898)

384

(1,367)

D2- D1
0

(0)

25

(25)

21

(49)

17

(70)

12

(88)

9

(106)

5

(121)
주 : 1. 이차배당기준율은 9.5 %(금리차보장이 이차배당에 통합된 것으로 가정함)
를 적용하며, 사차배당과 장기유지특별배당은 제외함.

2. W 1t : 예정신계약비 30/ 1,000을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W2t : 예정신계약비 15/ 1,000를 적용할 때 해약환급금식준비금

3. D 1, D2 는 배당금이고, ( )내는 발생한 배당금을 해당년도까지 이차배
당기준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임.

다음으로 신계약비 및 보험료적립금과 관련된 準備金積立의 充分性 側

面에서 살펴보면 해약환급금식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死亡保險金 支給

의 財源이 부족해진다. 이는 해약환급금식준비금 적립에 따른 준비금적립

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豫定新契約費의 크기에 따라 死亡保險金 支給을

위한 財源의 不足額의 크기가 결정된다.

다음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의 t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은 S이고,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장하는 금액, 즉 順

危險保險金額(net amount at risk)이 S-Vt 이며, 이때 회사가 적립하는 준비

금은 Wt로, Vt - Wt만큼의 차액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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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脫退되는 현실에서는 다음 기의 보험료 수입을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의 감소추세 또는 수입보험료가 中止되는 상황에서는 Vt

- Wt만큼의 금액은 資本金 또는 다른 剩餘金에서 전입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 Vt - Wt금액의 크기는 예정신계약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에 우리나라처럼 상품의 수명이 짧은 경우는 예정신계약비 설정시 이를

감안하여 財務健全性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 死亡保險金의 財源分析

금액

S

순위험보험금액

Vt

Wt

0 t 7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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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改善方案

가격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현재의 豫定事業費 제한은 없어질

것이다. 事業費 策定의 自由化는 회사의 체질 및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고,

가격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준비금적립 현실이 순보험료식을 모두 적용하기 곤란하므

로 豫定事業費의 대소와는 관계없는 適正 水準의 準備金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산출 사업비율과는 관계 없는 순보험료식준비금에 經過期間

別로 一定率을 곱하여 標準準備金으로 인정하거나, 해약환급금식준비금

방식을 採擇하되 準備金 計算 新契約費를 상품별, 보험기간별로 정해 놓

는다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준비금 또는 해약환급

금 계산을 위한 신계약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事業費 策定에 制

約이 따른다. 회사의 維持率을 감안하여 예정신계약비의 크기가 결정되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金融環境은 일시적으로 高金利 狀況이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에

는 금리의 下向安定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권간 치열한 금리경쟁, 소비자

의 金利選好意識 고조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유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때 신계약비를 크게하여 상품을 개발한 경우 계약초기에는 준비

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준비금

증가율이 높아 準備金 充當에 따른 財務危險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금적립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계약비에 의

해 영향을 받는 방식에서 脫皮하여, 보험의 기본적인 原理에 의해 준비금

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準備金 積立方法의 改善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보험가격자유화와 竝行하여 도입이 예상되는 標準責任準備金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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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를 통해 보험료 산출은 회사의 自律에 맡기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하

는 준비금제도를 規制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全體 事業費는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신계약비의 일

부분을 유지비 또는 수금비로 轉換한다면 준비금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사의 支給餘力 不足狀況을 고려하면 초년도의 준비금

적립에 어려움이 加重될 수 있으나, 금리하락 등에 따라 유지율이 증가될

경우에는 급격하게 준비금을 증가시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받지 않는

것이다. 즉, 준비금 수준과 관련이 있는 신계약비는 회사가 매년 준비금

증가액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策定할 필요가 있다.

<표 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신계약비에서 地方社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費差益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예정신계

약비의 7.4%가 비차익으로 示顯되고 있다. 기존사중 일부사의 경우 신계

약비익이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계약비의 이익을 유지

비나 수금비로 전환한다면 해약환급금식으로 적립하는 회사의 경우는 현

행보다 準備金을 充實化 할 수 있다. 특히 유지비의 경우는 2개회사를 제

외한 31개사에서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신계약비익의 유지비로의 전

환은 費目間의 均衡을 유지하는데도 바람직하다.

<표 Ⅲ-11> FY'96 會社그룹別 新契約費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기존사 내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 계

예 정 37,897 5,512 2,377 3,045 351 49,182

실 제 34,380 5,153 2,622 3,042 351 45,550

차 이
3,517

(9.3)

359

(6.5)

- 245

(- 10.3)

3

(0.1)

0

(0.0)

3,63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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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순보험료식준비금과 해약환급금식준비금 차액을 補塡할 수 있는 別途의

積立裝置가 필요하다. 死亡保險金의 構成要素는 純危險保險金과 純保險料

式準備金인데, 순보험료식준비금에서 未償却新契約費를 상각하고 적립하

는 해약환급금식준비금 적립사는 그 차액만큼의 財源이 부족하다. 準備金

積立의 健實化를 위해서는 차액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가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는 別途의 餘力制度를 두어 不實化를 防止해

야 할 것이다.

5. 改善效果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豫定事業費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이 가져 올 효과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事

業費 自由化, 事業費 附加의 構造改善, 維持率 提高, 財務健全性 提高의

네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事業費 自由化의 效果로는 보험상품의 가격결정이 시장원리에 따

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회사별 또는 상품별 특성을 가격에 반영하

게 되고, 規模의 經濟效果나 經營의 效率性이 價格差別化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事業費 策定에 柔軟性이 생기므로 회사의 특정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부가하여 가격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否定的

인 側面으로는 價格競爭의 深化로 費差損이 擴大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消費者 保護次元에서 감독당국의 財務健全性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事業費 附加의 構造改善 側面에서 보면 계약자간의 성별 또는 연령별

차이에 따른 사업비율 부담의 현저한 차이가 완화됨으로써 公平性이 높아

- 50 -



지게 된다. 또, 보험기간의 장·단기에 따른 차별성의 문제도 해결하게 된

다. 물론 보험계약에 있어 性別, 年齡別, 保險期間別로 차별적 요소가 존

재하는 것은 회사의 戰略的 差別化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차별화

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未償却 新契約費의 一部를 회사가 負擔하거나 募集人에 대한 手當의

支給期間을 延長하는 것은 維持率의 提高를 가져 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생보사의 費差損 擴大의 여지가 있으나 장기적인 유지율의 향상은 事業費

를 安定的으로 確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安定的인 資金流入으로 資産

運用收益率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소비자의 民怨의

발생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신계약비의 間接規制를 통한 年次別 準備金 增加額의 負擔緩和는 생명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을 증대시키게 할 것이다. 물론 이 방식의 시행 초

기에는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 커지므로 이에 따른 부담은 피할 수 없지

만, 競爭이 激化되는 금융환경속에서 생명보험사의 自生力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중 사업비 부가의 구조개선, 신계약비의 회사측 일

부 부담이나 모집인 수당의 지급기간 연장, 신계약비의 간접규제 등의 방

안은 現在의 事業費 運營上 慣行과 制度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이다.

한편, 向後에 價格自由化가 완전히 정착되면 이러한 방안들보다는 保

險商品의 價格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한 方案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보험상품의 原價構造를 정확히 분석하고 價格을 策定하여 일정

이익확보를 위한 판매규모를 豫測하는 등의 과정이 商品開發의 必須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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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될 것이다. 原價構造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양질의 보험서비스가

계약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美國 등의 국가에서는 생명보험

회사의 原價를 正確히 認識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2 1) 우

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들도 가격자유화 시대에 대비해 保險原價의 正確한

算定을 할 수 있도록 많은 努力과 硏究가 필요한 시점이다.

保險原價計算에 근거한 合理的 豫定事業費의 策定은 생보사의 損益計

算의 근거가 되어 戰略種目과 退出種目의 구분을 쉽게 하고 事業費 統制

의 明確한 수단이 될 것이다. 原價會計次元의 사업비 분석은 障을 달리하

여 이 硏究報告書의 제Ⅴ障에서 機能別 原價體系(functional cost system)를

중심으로 소개될 것이다.

21) 미국의 대표적 생명보험 연구기관인 LOMA (Life Office M anag em ent

A s sociat ion )에서는 1954년 이래로 EM aP (Expen se M anagem ent Program )

을 운영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균 75개의 미국·캐나다

생보사가 참여하여 LOMA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원가분석방법에 따라 사

업비를 분석·운영하고 가입회사끼리 비교분석·토론을 거쳐 내부적으로 벤

치마킹을 하는 비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담당자인 LOMA의 Greg ory

P . Storey (Ex pen se M anagem ent : In du stry T ren ds , R es ource , 1997 Jan .,

pp . 36∼41, 1997 F eb ., pp . 43∼46, 1997 M ar ., pp . 80∼83)에 의하면 EM aP

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회사들은 현저한 사업비 절감을 경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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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主要國의 豫定事業費 附加現況 22)

1. 美國

가 . 規制現況

미국의 대부분의 州에서 豫定事業費에 관한 규제를 찾기가 어렵다. 보

험료 산출시의 사업비율은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책정하고 있

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實際事業費에 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뉴

욕주에서는 보험료, 보험금액, 회사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가 이

루어지고 있는데, 總費用과 募集關聯費用(field expenses)에 대해서 연간 사

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23) 해당되는 조항을 附錄으로 실었다.

보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산기초율을 적용하고 회사 고유의 가격

결정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를 시행함으로써 보험료 산출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標準解約還給金法(standard non-forfeiture law for life

insurance)에 의하면 초년도 경비의 최고 한도를 보험금액 $1,000 당 $60

로 제한하는 등의 間接的인 規制가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22) 대부분의 보험선진국에서 豫定事業費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회사가 실제로

책정하는 豫定事業費는 회사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특히 이 장에서 수록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해당국의 보험관련

서적 및 팩트북 등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23) 뉴욕주 보험법 제4228조(생명보험과 연금 : 비용의 한도)에는 총비용과 총외

야비용의 지출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감독관은 당해 회사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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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附加體系

豫定事業費 附加方式은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험료 비례방식, 보

험금 비례방식, 건당 일정액을 混合하는 방식이며, 부가체계는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부항목별 및 年次別로 事業費 體系를 달리하고 있으

며, 일반적인 사업비 부가형태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一般終身保險(ordina ry life policy) 豫定事業費 策定 例示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00, 남자 32세가입)

구 분 발생시점별 사업비율 연간 보험료로 환산

사업비

유형 및 종류
부가시기

영업보

험료

비율

건당

금액

보험가입

금액

$ 1,000당

영업보

험료

비율

건당

금액

보험가입

금액

$ 1,000당
1차년도 수당

영업소경비

기타 신계약비

유지수당

영업소경비

연방세

선택경비

증권발행비

유지비

보험금지급비용

사업비 계

우발충당금*

배당충당금

총 계

가입시

가입시

가입시

2- 10차년도

2- 10차년도

매년

가입시

가입시

매년

계약종료시

55%

44%

11%

5%

2%

$ 60

$ 10

$ 5

$ 100

$ 50

$ 20

$ 100

$ 1.5

$ 0.2

$ 0.2

$ 1.0

3.33%

2.67%

0.67%

2.09%

2.00%

$ 3.64

$ 0.61

$ 2.06

$ 6.06

$ 3.03

$ 20.0

$ 0.85

$ 0.09

$ 0.01

$ 0.20

$ 0.01
10.76%

3.00%

2.40%

$ 36.25

$ 3.00

$ 0.31

$ 0.50

$ 1.25

16.16% $ 39.25 $ 2.06

주 : * 우발충당금(allowance for contingencies)은 事業費의 안전할증에 해당됨.
자료 : Dan M. McGill, McGill 's Lif e Insurance, Pennsylvania : The American

College, p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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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년차별로 사업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신계약비, 납입중·납입후 유

지비만 구분되어 있지 연차별 사업비 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특

징으로는 충당금(allowance for contingencies, allowance for dividends)을 豫

定事業費에 반영하는데 이는 사업비의 안정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3가지 비용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구분가

능한 직접비의 경우 세부항목까지 분류하여 책정하는 등 투명성을 추구하

고 있다.

다 . 實積現況

미국의 實際事業費 支出現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생명보험회사 전

체를 기준으로 총 지출금액의 11.2%가 사업경비(operating expenses)로 사

용되며 이중 4.4%는 모집인수수료(commissions to agents)로, 잔여 6.8%는

본사 및 외야의 사무비용(home and field office expenses)으로 사용된다.24)

우리나라의 경우는 FY'96 총 지출액 45조 9,528억원 중 事業費가 6조

8,331억원으로 14.9%를 점유하고 있다.

24) A CLI, 1996 L if e I ns urance F act B ook , p . 76

총 지출 100을 기준으로 60.8%가 보험금, 급여금 지급 및 준비금 충당 등에

적립되고 11.2%가 사업경비, 2.9%는 세금,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배당에

1.8%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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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本

가 . 規制現況

일본에서는 사업비에 관한 공식적인 규제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生保協會를 중심으로 標準事業費率을 정하여 회사규모에 관계없

이 대부분의 전회사가 동일한 수준의 豫定事業費를 부가하고 있다. 개인

보험의 경우 대형사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개진한 후 대장성에서 중소형

사와의 절충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간혹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豫定

事業費率을 높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소 높은 예정이율을 사용

하여 보험료 수준은 거의 동일하게 맞춘다.

보험업법 제4조(면허신청 절차) 제2항에서는 면허신청서에 정관, 사업

방법서, 보통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첨부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첨부된 자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장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회사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대장성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회사별

요율 수준이 차등화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동일한

기초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 附加體系

豫定事業費 附加體系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예정신계약비 부분에서 영업보

험료 비례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무배당보험의 경우 신계약비와

- 56 -



유지비 부문에서 배당보험보다 약간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Ⅳ-2>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事業費 부가수준은 신계약비는 보험금

비례부분으로 양로보험이 25/ 1,000, 종신보험 20/ 1,000, 정기보험은 8/ 1,000

이며, 보험료 비례부분은 영업보험료의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유지비는

보험금에 비례하며 양로보험과 종신보험이 2.4/ 1,000, 정기보험이 1.9/ 1,000

이며 수금비는 영업보험료의 3%이다.

<표 Ⅳ-2> 標準事業費率 例示(生死混合保險 基準)

구 분 기 준 비 율 비 고

신계약비

α 보험금 비례

10년이상 : 25/ 1,000

10년미만 :

17/ 1,000∼25/ 1,000

계약체결 관련

제반비용

δ 영업보험료 비례 0.1∼2%
외무원 교육

훈련비

유 지 비 γ 보험금 비례 2.4/ 1,000
수 금 비 β 영업보험료 비례 3%

한편, 일본의 예정사업비는 비차익과 소비자권익보호 운동의 확산에

따른 인하요청에 따라 持續的으로 下向調整되고 있다. 신계약비의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 보험금액의 30/ 1,000이었으나, 이후 보험금액 비례

25/ 1,000와 보험료 비례부분 0.1∼2%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유지비는 1950년대 보험금액의 7/ 1,000에서 현재 2.4/ 1,000 수준으로 하락

했으며, 수금비는 계속해서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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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實績現況

사업비 부가체계에 이어 일본의 實際事業費率 現況을 살펴보면 1995년

도의 경우 우리나라25)보다 낮은 수준인 수입보험료 대비 13.8% 수준이다.

아래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실제사업비율은 매년 감소하

고 있는데, 이는 영업직원의 감소26)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3> 實際事業費率 推移

(단위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사업비율 15.5 15.0 14.4 14.2 13.8

자료 : 생명보험문화센타, 『1996년판 생명보험팩트북』

한편 일본의 생명보험 전체 보유계약은 1995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약

2,140조円이며 이중 保障性保險이 1,817조円으로 약 85%를 점유하고 있으

며, 건수기준으로는 보장성보험이 약 71%를 점유하고 있다.27) 이렇게 보

장성보험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사업비율이 가

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豫定事業費를 적게 부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3위사인 주우생명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구성비율이 58.1%이며 전체 사업비율은 14.3%를 점유하고 있다.28)

25) 우리나라의 F Y '96 실제사업비율은 17.9%임.
26) 일본의 영업직원 감소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영업직원 수 443,397 427,859 421,362 399,665 395,392

자료 : 생명보험문화센타, 『1996년판 생명보험팩트북』, p .61
27) 생명보험문화센타, 『1996년판 생명보험팩트북』, pp . 84- 85
28) 保險硏究所, 『In surance』, 平成8年,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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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위사중 1개사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구성비율이 89%

이며 전체사업비율은 15.4%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업비율이 높

은 보장성보험을 많이 판매하는데도 우리나라보다 사업비율이 낮다. 이외

에 개인보험, 단체보험의 실적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개인, 단체별 사업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3. 싱가폴

가 . 規制現況

싱가폴에서는 豫定事業費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實際事業費中 모집수

수료(commissions) 지급에 대해서는 싱가폴 金融當國(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306조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종신보험은 초년도 수수료

는 초년도보험료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생사혼합보험이나 납입기

간 15년 이내의 단기납종신보험의 초년도 수수료는 초년도 보험료의 30%

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納入期間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년도보

험료의 50% 범위로서 (납입기간×2)% 범위내에서 募集手數料의 책정이

가능하다.

또한 초년도와 2차년도 수수료의 合은 초년도보험료의 75%를 초과하

지 못하며, 보험기간 동안 지급되는 전체 수수료의 합은 초년도보험료의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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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附加體系

예정사업비는 각사 경험통계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체계는 다음과 같다.(싱가폴달러 기준)

초년도 : 모든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30%와 보험금 1,000달러당

0.35센트

초년도 이후 : 모든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5%와 보험금 1,000달러

당 0.05센트

계약종료시

· 사망 : 30달러

· 실효/해약 : 20달러

· 만기 : 50달러

유지비 : 매년 계약건당 10달러

20년만기 생사혼합보험의 일반적인 모집수수료(commission) 지급구조는

초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1차년도 50%, 2차년도 20%, 3∼4차년도 각

10%, 5∼6차년도 각 5%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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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合理的인 事業費 策定方案 29)

앞에서는 현행 생명보험회사 豫定事業費 體系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대하여 논의하고 外國의 豫定事業費 附加現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중 改善方案에 제시된 內容들은 주로 現在의 豫定事業費 附加體系와 관련

된 規制나 制度 혹은 技法的 側面에서 제시된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는 現行의 豫定事業費 附加方式이 價格自由化 時代에는

어떠한 方向으로 變化해야 할 것인가에 焦點을 두어 合理的인 豫定事業費

의 策定方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시되는 방안은 이미 發生한 事業費를

그 機能別로 分析하여 保險商品의 原價를 算定하고 豫定事業費의 策定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附加保險料 算出의 合理的 根據가 될

것이고 正確한 損益計算과 이에 따른 보험상품의 販賣中止決定, 사업비의

合理的 統制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1. 原價會計的 接近

會計學的으로 原價는 어떠한 목적에 사용된 資源(資産)의 양이라고 정

의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원가는 經濟的 效益의 獲得이나 債務의 履行

에 所要된 支出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출은 자산의 직접적 감소나 채무

의 증가로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商品의 開發, 販賣, 및 管理 그리고 未來

29) 본 장은 다음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Elizabeth A . Mullig an , A ccoun t ing and F inancial R ep or ting in L if e and

H ealth I ns urance Comp anies , LOMA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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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豫想 支給金 등에 소요되는 원가를 모두 검토한 후에 보험상품의 가격

인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보통 보험상품의 가격(보험료)은 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책정(보

험료 산정)에 있어서 原價情報의 集積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원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原價會計體系는 효과적인 원가통제

와 상품과 서비스의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비용을 집적·관리하는 체

계이다. 즉, 原價會計體系는 회사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원가를 정의·규

정·집적·기록·배분한다. 이 체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經營者는 사업운

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배치를 조정하며 현재의 財務的 成果를 평가하여

最善의 意思決定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사들은 각각의 고유한 原價會計制度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회사마다, 나아가서는 같은 회사내의 부서간에도 서로 다른 原價會

計體系가 존재하게 된다. 원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집적·분배되며

이러한 기능은 점차 광범위하게 自動化된 會計技能에 포함된다. 自動化된

原價會計體系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특정한 상품, 기능, 또는 보험종목에

적용될 수 있는 원가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 회계기간말에 보험회사

들은 재무보고를 준비할 때 비용을 특정부서, 분과, 상품, 또는 고객에게

분배하게 되며 이는 原價會計體系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이나 보험회사의 회계원칙 등에 입각하여 내

·외부보고의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原價會

計體系를 갖출 필요가 있다.

原價會計體系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험회사의 경영

에 도움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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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발, 마아케팅, 서비스 등의 기능별 適正價格 算定을 위한 原

價決定

주어진 회계기간내의 원가와 상응하는 수익간의 一致化

保險商品形態, 保險種目, 子會社 및 關係會社別 회계기간내의 原價

決定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능부분에 있어서의 問題解決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경영자에게 제공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자원에 대한 豫算編成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산정과 配當政策 樹立

회사의 운영방식과 인력의 효율성 평가를 통한 업무에 대한 統制力

維持 및 實行

가 . 原價의 分類

원가를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원가를 분류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明確한 分類를 통하여 원가자료가 집적되어야 유용한 財務報告가 이루어

진다. 다음에서는 원가를 形態別, 活動別, 測定別 등 세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기로 한다.

1) 形態에 따른 分類

直接原價와 間接原價

直接原價는 특정한 상품, 보험종목, 부서, 기능 혹은 다른 原價對象30)

30) 원가대상은 보험회사가 원가를 측정하는 목적에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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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로 배분될 수 있는 원가이다. 그렇지 못한 원가는 間接原價이다. 間

接原價는 共同費나 共通經費라고도 불린다. 가장 일반적인 간접원가는 제

조간접비로서 회사의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다. 그 예로는 시

설비, 재산세,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임대료 등을 들 수 있다.

統制可能原價와 統制不能原價

통제가능원가는 특정 관리자나 관리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調整

할 수 있는 원가이다. 대부분의 관리자는 통제가능원가에 대한 조정권한

을 가지고 있다. 이의 예로는 한 부서내의 소모품 비용, 여행경비, 초과근

무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관리자나 관리수준에서 影響力을 행사할

수 없는 원가인 통제불능원가의 예로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와 감가상각

비를 들 수 있다.

區別原價(diffe rentia l cost)와 埋沒原價(s unk cost)

구별원가는 미래 의사결정의 결과로 변화하는 未來原價이다. 이와 달

리 매몰원가는 미래 의사결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過去原價이다.

沒入原價(committed cost)와 任意原價(discretiona ry cost)

몰입원가는 선행된 經營意思決定에 따른 원가로 속히 변경되지 않는

원가이다. 이 원가의 예에는 시설 및 설비비, 시스템 개발비, 임원의 급여

등이 포함된다. 몰입원가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는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戰略計劃과 合致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임의원가는 상황의 요구

에 따라 바뀌는 정기적인 경영의사결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원가이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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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가의 예로는 상품광고, 판촉비용, 종업원 훈련비 등을 들 수 있다.

2) 活動性에 따른 分類

固定原價

고정원가는 모든 경영활동 수준과 생산수준에서 변동하지 않는 원가이

다. 이 원가의 예로는 지점의 임대료, 본점 시설의 화재보험료, 컴퓨터 설

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變動原價

변동원가는 경영활동의 수준변화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이의 예로는

모집인 수당 및 보험료 수금관련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準變動原價

준변동원가는 混合原價라고도 하며,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속성을 모

두 가지고 있다. 그 예로는 전기요금, 난방비, 수선비, 전화료 및 건물유지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전기요금의 예를 들면, 사용 전력량에는 상관없이

일정한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추가적으로 사용 전력량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測定에 따른 分類

單位原價(unit cost)

단위원가는 업무에 대한 단일 측정량으로서의 發生費用이다. 예를 들

면 계약건당 원가, 일정 보험금액당 원가, 일정 모집인 수당별 원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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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액당 원가 등이 있다. 판매된 보험상품의 단위원가를 파악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利點을 얻을 수 있다. 즉, 미래 원

가의 예측, 인력·운영·시설 등의 효율성 평가, 보험료와 배당금의 책정,

다른 보험회사와의 운영효율 비교 등에서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단위원가는 특히, 標準原價(standard cost)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된

다. 표준원가는 주어진 기간에 特定項目에서 발생되리라고 사전에 예상되

는 원가이다. 이 원가는 사후에 實際發生原價와의 比較를 통해 原價統制

過程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표준원가로 보험금 지

급청구시의 처리비용이나 단일계약의 유지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표준원

가와 실제 발생비용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管理會計에 대한 統制過程

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限界原價(margina l cost)

한계원가는 추가적인 한 단위의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의 결과로 발생

하는 總原價의 增加分이다. 한계원가 정보는 생산의사결정에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이 정보가 경영자로 하여금 특정한 조치의 화폐적 효과를 결정

하여 특정조치의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機會原價(opportunity cost)

기회원가는 다른 대안 대신에 한 선택안을 결정함으로써 抛棄되는 效

用이라고 정의된다. 기회원가와 관련되어 기록이 가능한 화폐나 가치의

교환 등 직접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가회체체계에서 이 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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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경영자는 경영의사결정을 하기 위하

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한다.

나 . 原價의 集積

原價會計體系는 경영자가 주어진 업무영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充分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原價會計體系에 양

질의 정보가 집적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

회계체계는 원가자료를 인식하고 분류하는데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회

사의 경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원가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원가집적은 다음 4가지 수준에서 시행될 수 있다. 즉, 費用의

類型·保險種目·部署나 原價센터·機能(function) 등 4개 수준이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費用의 類型에 따른 原價 集積

급여, 광고, 수수료 원가 등 원가의 형태에 따른 집적방식으로서 특정

부서나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원가를 집적한다. 財務諸表 작

성을 위한 財務報告의 要件에 적합하며, 時間의 變化에 따라 변동하는 원

가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부문에서 각 원가가 얼마

나 발생하는지 또 변동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保險種目別 原價集積

위의 유형에 따른 원가집적을 한 다음 단계로서 보험종목별로 혹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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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내의 상품별로 원가를 집적하게 된다. 이러한 集積方式은 보험상품 가

격산정·보험종목과 상품의 수익성 분석·연차보고서 작성과 연간수익분

석에서 보험종목별 운영분석 등을 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다른 보험종목

이나 상품에 비해 많은 원가가 투입되는 부분의 問題點을 쉽게 把握할 수

있다.

3) 部署別 또는 原價센터(cost center)別 原價集積

원가집적의 세 번째 단계는 부서나 원가센터별로 이루어진다. 원가센

터는 원가가 배분될 수 있는 부서나 사업부문를 말하며 그 예로 회계부

서, 법무부서, 보험금 처리부서 등을 들 수 있다. 정확한 원가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원가의 형태나 기능 등의 다양한 算出水準에 따라 원가를 집적

하게 된다. 이 방식은 경영자가 개별 원가센터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유효

하다.

4) 機能(funct ion)別 原價集積

기능은 特定目的을 위한 一連의 活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계약유

지기능은 保險會社의 典型的인 기능 가운에 하나이며 계약유지에 관련되

는 모든 비용이 이 기능에 배분된다. 이 기능내의 활동에는 신계약 보험

료의 수금, 모집인에 대한 계속성 수당, 약관대출의 관리, 해약되는 계약

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특정한 기능 내에서의 관련 활동의 집적

된 원가를 機能原價(functional cost)라 한다. 각 기능 하부에는 급여원가,

시설원가 등 細部原價들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기능원가를

집적할 때는 보험종목별 및 원가센터별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능별 원가를 집적하는 것이 비용유형이나 원가센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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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집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기능별 원가집적을 위해서는 주어

진 기능에 개입된 모든 활동을 파악하고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 原價의 配分

1) 原價配分의 意義

모든 비용을 집적한 뒤에는 그 원가들을 그 발생의 원인이 되는 部署,

機能, 保險種目에 배분해야 한다. 원가중 직접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것은 용이하다. 그러나, 간접원가를 배분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즉, 명

시적으로 배분의 대상이 파악되지 않는 것이 間接原價이며, 이의 배분을

위하여는 일정한 방식이나 공식에 따른 원가배분법을 이용하게 된다. 간

접비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는 配分基準(allocation base), 즉 適用單位

(measure of use)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적용단위는 간접비와 그 배분대상이

되는 원가센터간의 상응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배분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業務空間의 크기

각 원가센터의 업무공간의 크기에 비례하여 시설 사용료 등의 간접원

가를 배분한다.

從業員 數

각 원가센터의 인력의 수에 비례하여 간접비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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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接原價 配分比率

각 원가센터가 사용하는 직접원가의 수준에 비례하여 각 원가센터에

간접원가를 배분한다.

2) 間接原價의 配分方式

원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배분기준과 방식이 사용되며 이 중 간접급

여원가, 급여이외의 비용, 서비스 부서의 원가 등 주요한 간접비에 대한

배분방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間接給與原價

보통 급여는 생명보험회사 간접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급

여원가의 배분에는 時間分析(time anaysis)을 이용하게 된다. 이 방식은 관

리자가 다양한 부서나 활동에 투입한 시간의 비율을 결정하여 배분을 하

는 것이다. 시간분석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推定時間分析(estimated time ana lys is)

관리자의 추정에 따라 자신이 각 원가센터에 투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시간의 비율만큼 임금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업무

가 반복적인 경우 효과적이지만 각 부서의 활동에 소요된 시간의 실제값

에 따른 분배는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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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時間分析(actua l time a na lys is)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관리자 자신이 행한 활동에 소요된 시간을 기록

하게 하여 이를 임금의 배분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반복성이 적은

project 형태의 업무에 유용하며, 관리자의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標準時間分析(sta nda rd time ana lys is)

업무측정 분석가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활동과 기능에 대한 표준시간

을 이용하여 배분한다. 표준시간은 관리자가 주어진 기능이나 활동에 투

입하여야 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給與 이외의 間接原價

급여 이외의 간접비용에는 임대료, 시설비, 기업광고비, 협회비, 의료

비, 자료처리 서비스비 등이 있다. 이 비급여비용을 원가센터별로 어떻게

배분할지의 여부는 회사의 크기, 원가통제 프로그램, 경영진이 필요로 하

는 정보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非給與 間接費用의 배분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하며 임의성을 띄고 있다. 보통 여러 부서와 기능에 대한 직접적 배

부가 가능한 급여원가와 동일한 비율로 배부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部署의 原價

일반적으로 生産部署(營業部署)는 라인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이익

을 직접 창출하는 부서로 분류된다. 이 부서에는 마아케팅, 계약심사, 약

관발행, 보험료 수금, 계약자 서비스, 보험금지급 관리부서 등이 있다. 이

부서에서의 발생비용은 해당부서에 직접 부과된다. 반면에, 部署自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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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창출을 하지 않고, 스탭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부서나 타서비스 부서

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부서가 있다. 예를 들면, 회계, 계리, 인

사, 법무, 정보부서 등이다. 서비스 부서의 원가는 그 서비스를 받은 부서

의 원가에 배분되어야 한다. 서비스 부서의 원가 배분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直接法(direct method)

서비스부서의 자원투입은 모두 생산부서로 이전되며 적정한 배분기준

하에 직접 서비스부서의 원가가 영업부서로 배분되는 방법이다. 배분비율

은 영업부서간의 발생비용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段階法(step method)

이 방식에서는 서비스부서의 자원투입은 생산부서와 다른 서비스부서

에서 사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한 서비스부서의 원가가 다른 서비스

부서와 영업부서로 배분되고 나머지 서비스부서의 원가가 순차적으로 영

업부서로 배분된다.

相互法(reciprocal method)

가장 정확한 배분방법이며 서비스부서의 원가가 모든 다른 부서에 배

분되는 동시적 대수공식(simultaneous algebraic method)을 이용해 배분된다.

단계법에서는 서비스부서의 원가가 일단 배분되면 다음 단계의 서비스부

서 원가배분에서는 전단계 서비스부서의 원가에 대한 배분은 고려하지 않

으나, 상호법에서는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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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附課法(chargebacks)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면, 이에 대한 계산서(청구

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라 간접비를 배분하게 된다. 이 방식은 전통적 원

가 배분방식의 임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한 부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부서에 公平하게 그 원가를 배분하게 된다.

2. 原價分析

保險外部環境의 여러 變化는 保險産業 및 原價會計體系의 精巧化를 가

져 왔다. 이 변화의 예로서 인플레이션과 利子率 變化에 따르는 複雜한

價格算定시의 諸假定들, 銀行·相互基金·브로커 會社 등 다른 金融機關

과의 競爭深化, 保險産業內의 競爭深化, 消費者의 代替的 投資案에 대한

認識提高, 傳統的 販賣方式에 대한 經濟的 壓力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내부적 경영목적을 위한 原價分析을 함에 있서서는 變化分析法

(change analysis), 機能別 原價體系(functional cost system), 活動基準原價法

(activity-based costing) 등의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각각의 방식은 독립적

이라기 보다는 原價分析에 모두 이용하게 되는 連繫性을 지닌 分析方式으

로 이해된다. 이 중 機能的 原價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 . 變化分析法(cha nge a na lys is)

時間의 變化에 따른 原價의 變化形態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즉,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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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원가와 다른 기간의 동일 원가를 비교하게 된다. 이 방식에서는 변

화의 趨勢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변화의 原因을 파악할 수는 없다.

나 . 機能別 原價體系(functiona l cost syste m)

1) 機能別 原價體系의 槪要

機能的 原價란, 라인부서나 원가센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특정한

기능에 관련된 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원가이다. 機能別 原

價體系에서는 특정한 기능의 構成原價를 모두 분석하게 된다. 이 회계체

계는 조직구조의 측면보다는 업무흐름의 측면에서 原價分析에 접근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機能的 原價法은 보험회사가 保險料를 算定하

거나 人力을 充員할 때 특히 유효하다. 機能的 原價會計體系를 이용하면

보험종목별 계약발행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單純한 기능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판매원가와 같은 複雜한 기능 또한 분석할 수 있다.

부서별 자료 뿐만 아니라 機能的 原價資料를 보유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다

음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즉, 상품가격 산정, 현행 업무관행의 감

시와 통제, 통상적 분석방식으로 인식할 수 없는 추세인식, 미래의 회사운

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다른 회사의 운영에 대한

benchmarking 등의 분야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부서

내의 효율적이고 유용한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기능을 파악하여 제거함으로써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適正한 分析觀點이 구비된 效果的인 機能原價 會計體系의 구축을 위해

서는 보험종목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각 운영기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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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능에는 마아케팅, 보험금 처리, 자료처

리, 언더라이팅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이나 종목, 혹은 상품은 회사의 부

서상의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능원가 회계체계를 개발할 때에

는 특정한 기능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활동과 원가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

다. 또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伸縮性이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기능원가를 분석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중의 하나는 單位原價 計算

이다. 機能的 單位原價는 총기능원가를 적정한 基礎單位, 예를 들면, 사고

건수, 수입보험료 등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단위의 선택은 기능 자체와

해당 보험종목에 따라 다르다. 單位原價로 표현된 기능원가간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기능에 있어 관련된 각 부서의 效率性을 파악할 수 있다. 機

能的 單位原價는 특히, 연간비교, 상품간 비교를 통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機能原價體系에서 原價測定은 원가센터(cost center)라고 하는 單位中心

으로 이루어진다. 이 원가센터는 하나의 기본적 기능수행에 요구되는 일

련의 활동을 담당하는 단위를 말한다. 원가센터에는 업무센터(operating

center)와 서비스센터(service center) 등 두가지 종류가 있다. 業務센터는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비스센터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지원하여 간접적인 聯關關係를 갖는다. 원가센터의 수

와 규모는 회사의 규모, 조직, 업무관행, 기능분석의 정도, 원가측정의 용

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며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 75 -



2) 機能原價體系의 運營方式31)

機能原價體系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原價分析이 이루어 진다.

비용유형(type of expenses )에 따른 비용 구분

비용단위(expense unit )에 의한 비용 구분

↓↓

기능배분비율(functional percentages )의 결정

기능에 따른 비용(expenses by function )의 결정

기능별 단위원가(functional unit cost s )의 결정

↓↓

개인보험종목 기능별원가의 2차보험종목(secondary line)에 대한

배분

일반생명보험에 대한 자산할당비용의 결정

↓↓

일반생명보험의 단위비용(unit cost )과 첫해 및 차후년도의

단위비용 산정

다음에는 위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내용과 그 분석결과표를

살펴 본다.

費用類型(type of expense)에 따른 費用 區分

미국의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연차보고

서에서는 비용을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수당(commissions)

31) 이 부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음.

John C. F raser , S tudy N otes : E xp ens e A naly s is (P ar t 7) , E du cat ion

and Ex amination Com m it tee of th e S ociety of A ctu aries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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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general expenses)

연방소득세를 제외한 제세금 등(taxes, licenses & fees excluding

Federal income taxes)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es)

위의 항목 중 일반관리비와 소득세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내역을 보면

비용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一般管理費(general expense)

1. 임대료 $ ×××
2. 급여 ×××

3. 종업원 복지비 ×××

4. 의료비 ×××

5. 旅費 ×××

6. 광고비 ×××

7. 우편 및 전신·전화 요금 ×××

8. 인쇄 및 문방구비 ×××

9. 가구 및 설비비 ×××

10. 대리점 회의비 ×××

11. 부동산 관련비용 ×××

12. 투자관련비용 ×××

13. 기타 일반비용 ×××

총일반관리비 A

諸稅金, 免許稅 및 手數料

1. 부동산세 $ ×××

2. 보험료세 ×××

3. 사회보장세 ×××

4. 기타세금 ×××

합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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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用單位(expense unit)에 의한 費用 區分

다음 단계로 비용이 그 發生의 源泉에 해당하는 비용단위에 따라서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 구분은 회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다음은 구분의 한 예이다.

1. 마아케팅 관련 원가 $ ×××

2. 회계관련 원가 ×××

3. 투자관련 원가 ×××

4. 단체보험관련 제원가 ×××

5. 일반관리비 ×××

6. 계리관련 원가 ×××

7. 개인건강보험관련 원가 ×××

8. 회사의 관리비 (임원임금 등) ×××

9. 부동산세 ×××

10. 보험료세 ×××

11. 기타원가 ×××

총합계 ×××

機能配分比率(functiona l pe rcentages)의 決定

기능배분비율이란 각 기능에 따라 原價를 配分하는 比率을 말한다. 費

用類型이 다르면 그 配分基準도 상이하다. 또한 주요한 保險種目別로 기

능에 따른 비용배분을 각각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능별 원

가배분과 함께 保險種目別 原價配分이 요구된다. 각각의 비용단위에 대하

여 기능별로 배분비율을 정한 예가 p.85 <표 Ⅴ-1> 이다. 이러한 기능배분

비율의 결정방법32)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종류가 있다.

32) 기능배분비율의 결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① 감독비용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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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間 時間硏究 및 記錄法

기능배분비율 결정방법중 가장 精巧한 방법이며, 한 비용단위(expense

unit)안에 소속된 개인이나 집단(이 집단을 作業單位(work unit)라 함)의 각

기능안에서의 作業時間을 측정하여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標準單位原價 利用法

각 기능에 투입된 작업량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작업단위당 기록된

거래(처리)수치에 대한 加重處理方式(weighting)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

표준단위는 금액이나 시간으로 나타낸다.

去來件數 利用法

작업단위의 去來(處理)件數에 기초하여 배분하는 방법

指數利用法

작업단위내에서의 거래건수와 관련된 作業努力의 全般的 指數(overall

indices)에 基礎하여 작업단위시간의 배분에 이용하는 방법

Armchair 方法

비용단위의 속성에 따라 任意的인 配分을 하는 방식이며, 가장 단순하

며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判斷的인 要素가 개입되기는

하지만 實務的으로는 널리 사용되는 배분방식이다.

직원의 근무시간중 일부가 감독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그 시간을 직접적·

기능적으로 배분하기는 어렵다. 감독업무시간은 시간의 기능별 분석결과나

피감독자의 임금에 따른 기능에 의해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配分方式은 상

위관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② 간접비의 배분

회사의 어떤 특정기능에 배분할 수 없는 비용인 간접비의 구성내용은 회사

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의 비용이 포함된다. 간접비의 배분은

기능화된, 즉, 기능에 맞게 분류된 다른 비용들에 기준하여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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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能에 따른 費用(expe nse by function)의 決定

위 기능배분비율에서 구한 비율을 각 비용단위의 비용금액에 곱해 주

면 기능에 따른 비용이 결정된다. 즉, 비용단위별로 집적된 각각의 비용을

기능배분비율에 따라 각 기능에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예는 p.86 <표

Ⅴ-2> 이다.

機能別 單位原價(functiona l unit cost)의 決定

費用統制를 위해 이용되는 기능별 단위원가는 연간 비교와 타회사와의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기능별 단위원가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별 원가가 적정한 단위(측정단위 : unit)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測定單位의 적정성은 기능별 단위원가의 변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이 단위로는 收入保險料33)나 保險契約金額, 契約件數 등이 이용

되며 기능별 원가는 하나 이상의 측정단위로 측정할 수도 있다. 그 예는

p.87 <표 Ⅴ-3> 이다.

33) 비용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분석할 때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종류와 가입연령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게 배분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예) 저연령·단기계약 : 낮은 비용배분을 초래

고연령·장기계약 : 높은 비용배분을 초래

② 비용과 수입보험료의 인식기준 일치 문제 : 비용 및 수익인식 기준에는 현

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으며 대응되는 비용·수익간에 인식기준이 서로

일치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현금주의로 인식된 수입보험료에

는 현금주의로 인식된 비용이 대응되고, 발생주의로 인식된 수입보험료에

는 발생주의로 인식된 비용이 대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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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保險種目 機能別原價의 2次保險種目(seconda ry line)에 대한 配分

개인보험종목의 機能原價(functional cost)는 일반종신생명보험과 2차보

험종목(장해보험, 배액지불보험(double indemnity), 개인연금보험, 부가계약

등)별로 구분되어 배분된다. 먼저 각 세부종목간의 배분비율을 결정하고

난후 그에 따라 실제의 기능원가금액이 배분된다. 이것은 미국 NAIC의

年次報告書에서 요구되는 보험종목별 기능원가배분에서도 요구되는 節次

이다. 그 예는 p.88 <표 Ⅴ-4> 이다.

一般終身生命保險에 대한 資産割當費用의 決定

(asset share expenses for ordinary life)

앞 단계까지는 원가가 기능별로 그리고 보험종목별로 배분이 이루어

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原價分析 結果가 실제 발생비용의 效率

性을 把握하고 保險料 計算이나 資産割當 分析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追加

의 細部的인 분석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기능별 원가를 적정한 단위에 맞게 다시 분해하

게 된다. 먼저 기능별 원가는 신계약 관련 원가, 유지관련원가, 계약종료

관련 원가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별 원가는 한 개 혹

은 그 이상의 適正한 單位(unit)로 測定可能한 것으로 보아 그 단위그룹으

로 분해하게 된다. 즉, 기능별 원가를 각각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해하는 것

이다. 앞의 「 기능별 단위원가의 결정」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 단계는

원가가 보험종목별로 분배된 이후의 과정이므로 더 細部的인 分析이 가능

한 것이다. 본 단계의 예는 p.89 <표 Ⅴ-5> 이다.

다음의 내용은 기능별 원가를 신계약 관련 비용, 유지비용, 계약종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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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세금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능별 원가에 적합한 측정단위에 대하

여 살펴 본 것이다.

新契約(acquisition) 關聯 費用

i) 販賣(sales)

모집인 수당(commission)의 일정비율이나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때 수당이나 보험료는 초년도 금액이나 전체년도

금액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한다.

ii) 契約査定(underwriting)

보험계약건수 혹은 보험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iii) 發行(issue)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維持(maintenance)

i) 保險料 收金(premium collection)

보험료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ii) 契約轉換(policy changes)

전환에는 일상적 전환34)과 비일상적 전환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

계약건수 기준으로 배분하며, 계약금액기준으로 배분하기도 한다. 복잡한

전환의 경우에 계약금액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iii) 配當(dividend)

배당부 보험에 한해 계약건수 기준으로 배분한다.

34) 일상적 전환에는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 변경, 납입방법 변경 등이 있고,

비일상적 전환에는 계약내용변경, 보험금액 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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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復活(reinstatement)

보험료 납부가 계속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건수 기준으로 배분한다.

v) 繼續性 手當(processing commission)

보험료 납부가 계속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건수 기준으로 배분한다.

vi) 其他 費用(other expense)

계약건수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비용발생의 원천 즉,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契約終了(termination) 費用

보험금 지급이나 해약환급금지급 등 : 지급사유 발생건수 기준으로 배

분한다.

保險料 稅金(premium tax)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배분한다.

一般終身生命保險의 單位費用과 첫해 및 此後年度의 單位費用의

算定

이 단계는 機能原價體系의 最終 段階이다. 앞 단계에서처럼 신계약 관

련원가, 유지 관련원가, 계약종료관련 원가 등의 원가그룹으로 대별된 기

능원가들은 해당 원가그룹내에서 동일 단위를 이용하는 원가별로 다시 집

적된다. 이 원가(비용)를 해당 단위의 수로 나누면 단위원가가 산출된다.

이 결과가 p.90 <표 Ⅴ-6> 이다. 이렇게 산출된 기능원가의 결과는 다시

보험초년도와 차후년도로 구별하여 해당되는 단위에 따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p.91 <표 Ⅴ-7> 이다.

위와 같은 기능原價分析의 결과들은 同一 會社 내에서의 年間比較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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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會社間의 比較를 통하여 費用執行의 效率性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결과들은 實際事業費의 운용결과이므로 이를 보험상품

개발시의 豫定事業費 策定에 이용함으로써 豫定事業費 策定의 體系化 및

合理化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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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機能配分比率(functiona l pe rcentages)

구 분 비용단위 (expense unit )

기능 (function) 마아
케팅
회계 투자

단체보험
관련비용

일반
관리비

계리
개인
건강
회사
관리비

부동
산세
보험
료세
기타

개인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의 비용

판매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xx %
진단계약사정 · · · · · · · · · · ·

무진단계약사정 · · · · · · · · · · ·

발행 · · · · · · · · · · ·

보험료거수

계약전환

배당

계약부활

수당

보험금지급비용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배액지불보험금

장해보험금

연금지급

부가계약

기타비용

보험료세

개인생명과 연금합계

개인건강 총비용

단체보험 총비용

단체연금 총비용

투자비용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보통주

우선주

부동산

약관대출

기타투자비용

투자비용합계

간접비

기타비용과 세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85 -



<표 Ⅴ-2> 機能에 따른 費用(expenses by function)

구 분 비용단위 (expense unit )

기능 (function ) 마아
케팅
회계 투자

단체보
험관련
비용

일반
관리비

계리
개인
건강
회사
관리비

부동
산세
보험
료세
기타
총합
계

개인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의 비용

판매 $xxx $xxx $xxx $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진단계약사정 · · · · · · · · · · · ·

무진단계약사정 · · · · · · · · · · · ·

발행 · · · · · · · · · · · ·

보험료거수

계약전환

배당

계약부활

수당

보험금지급비용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배액지불
보험금

장해보험금

연금지급

부가계약

기타비용

보험료세

개인생명과 연금
합계

개인건강 총비용

단체보험 총비용

단체연금 총비용

투자비용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보통주

우선주

부동산

약관대출

기타투자비용

투자비용합계

간접비

기타비용과 세금 $xxx $xxx $xxx $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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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機能別 單位原價(functiona l unit costs)

기능 (function ) 비용액
단위의 수

(# of units ) 단위의 표현
단위당
비용금액

개인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의 비용

판매 $ xxx xxx 개 첫해 수입보험료의 $ 100 $ xxx
진단계약사정 · · 신규진단계약의 수 ·

무진단계약사정 · · 신규무진단계약의 수 ·

발행 · · 신규생명 및 연금계약건수 ·

보험료거수 보험료 거수회수

계약전환 전화게약의 수

배당 배당계약의 평균수

계약부활 부활계약건수

수당 총수당의 $ 100
보험금지급비용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지급회수

만기보험금 만기보험금 지급회수

해약환급금 해약 및 실효계약건수

배액지불보험금 보험금배액지불건수

장해보험금 평균 장해급부 지급건수

연금지급 평균 연금지급건수

부가계약 평균 부가계약건수

기타비용 평균 계약건수

보험료세 총보험료 및 연금의 $ 100

개인생명과 연금합계

개인건강 총비용 총보험료의 $ 100

단체보험 총비용 총보험료의 $ 100

단체연금 총비용 연금의 $ 100

투자비용

임대료 평균 투자액

주택담보대출 평균 투자액

보통주 평균 투자액

우선주 평균 투자액

부동산 평균 투자액

약관대출 평균 투자액

기타투자비용 평균 투자액

투자비용합계

간접비

기타비용과 세금 $ xxx xxx 개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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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個人生命과 年金費用의 2次保險種目에 대한 配分

기능 (function ) 일반생명
보험

장해
보험

배액지불보험
(double indemnity ) 연금보험

부가
계약

총계

A . 비율배분
판매 xx % xx % xx % xx % xx % 100%
진사계약사정 · · · · · 100%
무진사계약사정 · · · · · 100%
발행 · · · · · 100%
보험료거수

계약전환

배당

계약부활

수당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배액지불보험금

장해보험금

연금지급

부가계약

기타비용

보험료세

B. 비용금액
판매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진단계약사정 · · · · · ·

무진단계약사정 · · · · · ·

발행 · · · · · ·

보험료거수

계약전환

배당

계약부활

수당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배액지불보험금

장해보험금

연금지급

부가계약

기타비용

보험료세

총계 (보험료세 제외 )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간접비배분을
위한 비율배분

xx % xx % xx % xx % xx % 100%

간접비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보험료세 $ xxx $ xxx $ xxx $ xxx $ xxx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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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一般終身生命保險에 대한 資産割當費用
(asset s ha re expe nses for ordina ry life)

기능
(function )

비용
금액

비용금
액 (간접
비포함 )

비용금액 (간접비 포함 )의 분배

첫해 수입보험료
또는 총수입보험료

유효한
계약건수

보험계
약금액
보험료납입
계약건수

기능자체의
발생건수
(function )

신계약 비용

판매 $ xxx $ xxx $ xxx - - - -

진단계약사정 · · - $ xxx $ xxx - -

무진단계약사정 · · - xxx xxx - -

발행 · · - xxx - - -

총신계약비용

유지비

보험료 거수

계약전환

배당

계약부활

수당

기타비용

총유지비용

계약종료비용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배액지불보험금

총종료비용

비용총계
(간접비제외 )

간접비

비용총계
(보험료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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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一般終身生命保險의 單位費用(unit cost)(手當 除外)

비용 분배의 대상
단위

(금액 또는 개수 ) 단위원가 적용방식

신계약 (acquisition )

$ xxx 첫해의 연납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 10 $ xxx xx % 첫해의 수입보험료대비

·
보험료가 납입된
계약건수 (발행 ) xxx 개 $ xxx 계약건당

·
보험료가 납입된
계약건수 (계약사정 ) xxx 개 · 계약건당

· 보험계약금액 $ xxx · $ 1.000 당

유지 (m aintenance)

$ xxx 유효한 계약건수 xxx 개 $ xxx 계약건당

·
보험료 납입이
게속되는 계약건수

xxx 개 ·
보험료납입이 계속되는
계약건당

· 평균 보험계약금액 $ xxx · $ 1,000당

·
보험료 거수회수
(첫해제외 ) xxx 개 · 보험료 거수건당

계약종료 (termination )

$ xxx 사망보험금 지급건수 xxx 개 $ xxx 사망보험금 지급건당

· 만기계약 건수 xxx 개 · 만기계약건당

· 해약건수 xxx 개 · 해약건당

보험료세 (premium tax )

$ xxx 총수입보험료 $ xxx xx % 수입보험료 대비

- 90 -



<표 Ⅴ-7> 첫해 및 此後年度의 單位費用

첫해 (fir st year )

모든 계약 xx % 보험료 대비

모든 계약 $ xxx 계약건당

모든 계약 $ xxx $ 1.000 당

차후년도 (보험료 납입이 계속되는 계약 )

모든 계약 $ xxx 계약건당

모든 게약 $ xxx $ 1,000 당

차후년도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계약 )

모든 계약 $ xxx 계약건당

모든 계약 $ xxx $ 1,000 당

사망보험금 지급 $ xxx 지급건당

보험만기 $ xxx 지급건당

해약 혹은 실효 $ xxx 해약 혹은 실효건당

보험료세 xx % 수입보험료 대비

다 . 活動基準原價法(activity-based costing : ABC)

위에서 機能原價體系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았다. 보험회사에서 발

생된 비용을 각 기능에 배분하기 위한 機能配分比率의 決定方法에는 연간

시간연구 및 기록법, 표준단위원가 이용법, 거래건수 이용법, 지수이용법,

Armchair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방법

보다 한 단계 더 發展된 方式으로 活動基準原價法(ABC)이 있다. 機能原

價體系에서 기능별 배분비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活動基準

原價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活動基準原價法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활동과 그에

기초한 상품의 원가를 連繫한다. 이 방식은 우선 원가를 활동에 연계시키

- 91 -



고 활동원가를 다시 상품이나 보험종목에 連繫시킨다. 예를 들면, 기존의

機能原價體系에서는 보험금 처리 기능 자체의 원가결정만을 하는 반면에

이 방식은 보험금 처리 기능 내에 포함된 각 활동의 원가를 파악하고 그

활동원가를 보험금 처리가 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배분한다. 이 방식은 원

래 제조업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지만 이제 보험산업내에서도 받아들여지

고 있다. 전통적인 원가처리 방식은 상품이 원가를 발생시킨다고 가정하

지만, 活動基準原價法은 活動이 原價를 發生시킨다고 가정한다.

消費者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양한 활동

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 자본, 컴퓨터 시간 같은 자원을 소비

한다. 이 방식은 활동의 단위를 파악하고 각 활동단위 수행의 원가를 각

상품이나 보험종목에 배분한다. 경영자는 각 활동의 원가를 분석하여 어

떤 활동이 상품에 가치를 더해 주고 어떤 활동이 그렇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 전자는 附加價値가 있는 활동이고 후자는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이

다. 이 방식의 주요한 長點은 경영자가 회사운영의 낭비적 부분을 인지하

고 원가를 상품에 배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活動基準原價法에서 사용되는 活動(activity)은 업무를 만들어내는 절

차 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活動誘引(activity driver)은 수행하고 있는 활동

의 결과물로서 활동을 유도해내는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원가의 발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분석방식과 活動基準原價法이 동일하지만

후자는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회계담당자들은 이렇게 활동단위로 파악된 원가를 상품에

보다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고, 보다 適正한 價格算定과 效果的인 原價統

制가 가능하다. 活動基準原價體系를 구축하는데는 다음의 4 단계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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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1) 會社內에서 活動의 把握

한 보험회사에는 수많은 활동이 있어 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活動集團(activity pool)을 형성하여 관련되는

활동들을 함께 파악하여 활동센터(activity center)로 배분한다. 이 활동센터

는 傳統的 原價體系의 원가센터(cost center)와 유사하다.

2) 活動誘引의 把握

각 활동에 대한 활동유인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이의 예로는 발행되는

계약, 수입된 보험료, 전환된 계약 등을 들 수 있다. 경영자가 활동과 관

련되는 원가와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단계이다.

3) 各 活動에 대한 費用의 一致化

각 활동유인에 대한 단위원가의 결정단계이다. 먼저, 활동에서 발생한

총원가를 산출한다. 이 총원가를 활동유인의 총수로 나누어 실제의 단위

원가를 구하고, 이를 표준단위원가나 예산상 단위원가와 비교한다.

4) 活動原價의 商品에 대한 配分

각 활동원가를 상품이나 보험종목에 배분하는 단계이다. 이 정보를 이

용하여 경영자는 어느 상품이 收益性과 效率性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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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險商品의 價格算定

앞에서 보험회사의 實際事業費를 分析하고 이를 원가의 개념으로 把握

하여 集積하고 각 보험종목과 기능에 配分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이러한 原價分析體系가 보험회사의 경영에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되는

지에 대하여는 1.原價會計的 接近 에서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그 부분중

保險商品의 價格算定 즉, 豫定事業費의 策定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 原價와 保險商品의 價格算定

상품의 원가는 상품가격의 最低水準을 형성한다. 다른 일반상품의 경

우와는 달리 보험상품의 원가는 관련되는 원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

점에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복잡한 과정을 수반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가격산정 이전에 推定原價를 이용하여 보험

상품의 가격을 책정한다. 보험회사는 保險料 收入과 그 投資收入으로 각

종 지출금, 즉, 계약관련 급부금, 운영경비, 우발적 비용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각종 위험율과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율이 위의 각종 지출금에 영향

을 주므로 상품의 추정원가의 기반이 되는 가정들은 세밀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未來의 原價 趨勢를 정확히 豫測하는 것이 상품의 원가추정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미래의 원가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당원가의 過

去 趨勢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실제

발생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상품의 價格選定(豫定事業費 策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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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것이 原價分析의 주요한 역할이 된다. 보험원가의 구성요소중

예정위험율과 예정이율 부분에 비하여 豫定事業費率 부분에 있어서는 개

별보험회사의 調整能力이 더 많이 반영된다. 따라서 적정한 豫定事業費率

의 책정과 그 효율적 집행은 보험회사의 競爭力 向上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보험회사에서 체계적인 原價分析자료를 이용하여 보험상품 가격산정

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는 原價-規模-收益性(cost-volume-profit : CVP) 分析

을 이용할 수 있다.

나 . 原價-規模-收益性(CVP) 分析

CVP 분석은 商品價格, 販賣量, 固定原價, 變動原價 등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다. 이 기법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려면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

해야 하며, 販賣規模는 어느 정도 이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1) 貢獻利益(cont ribut ion margin)

CVP 분석법은 유형에 따라 분류된 원가, 즉, 고정·변동·준변동 원가

와 단위원가를 이용한다. 공헌이익은 販賣價格과 變動原價의 差異이다. 보

험상품의 공헌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固定費

(급여, 임대료, 시설비 등)와 變動費(수당, 수수료, 판매비용 등)를 구분해

야 한다. 공헌이익은 固定原價의 보전과 이익형성에 쓰이는 것이다. 공헌

이익은 다음 등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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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位當 貢獻利益 = 單位當 價格 - 單位當 變動原價

總貢獻利益 = 販賣收益 - 總變動原價

2) 損益分岐點(break- even point )

CVP 분석에 있어 貢獻利益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原價·販賣價格·

販賣規模 등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純利益의 변화결과를 나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액 1,000원, 보험료 1원, 보험계약 건당 단위

변동원가 0.6원 등인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상품의 단

위당 공헌이익은 0.4(=1-0.6)원이다. 한 달동안 2백만건을 판매하고 그 달

의 고정비가 40만원인 경우, 순이익은 40만원이 된다. 다음은 그 계산과정

이다.

단위당 가격 총액

판매수익 1.00 2,000,000
(변동원가) 0.60 (1,200,000)
공헌이익 0.40 800,000

(고정원가) (400,000)
순손익 400,000

손익이 0인 販賣規模 수준이 손익분기점이며, 이 점에서 총공헌이익과

고정원가가 일치한다. 다음은 그 계산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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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판매수익 1,000,000
(변동원가) (600,000)
공헌이익 400,000

(고정원가) (400,000)
순손익 0

따라서, 손익분기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손익분기점 = 고정비
단위당공헌이익

= 고정비
단위당가격 - 단위당변동비

위의 예를 이 공식에 적용시키면 A회사의 당 상품에 대한 손익분기점

은 1백만건이 된다.

손익분기점 = 400 , 000
1.00 - 0 .60

= 1, 000 , 000 건

③ CVP 그래프

이 그래프는 販賣規模에 따른 원가와 손익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위의 예를 나타내 보면 다음의 <그림Ⅴ-1>과 같다.

④ CVP 分析情報의 有用性

CVP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원가, 판매건수, 가격 등에 변화를 주는 다

양한 시나리오를 통하여 미래 손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CVP 분석의 목

적은 고정원가, 변동원가, 판매건수, 그리고 가격(보험료)의 여러 가지 조

합 중 利益을 極大化할 수 있는 선택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97 -



<그림 Ⅴ-1> 損益分岐點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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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結論

生命保險의 價格自由化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가

1998년 4월부터 豫定利率의 범위이율 실시를 시작으로 豫定事業費率 및

費差配當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2000년 4월부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요율

을 산출할 수 있는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實現될 것이다.

한편 보험산업을 포함한 全 金融産業에서 금융개혁의 진전과 더불어

부실회사의 引受·合倂과 종합금융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금융권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固有業務領

域의 縮小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유사업무에 대한 판매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個人年金保險이 은행을 포함한 전금융권에 취급

이 허용된 바 있고, 질병 및 개호보험 등 第3分野保險도 손해보험에서 영

위토록 하였으며, 1998년부터 도입 예정인 退職年金도 은행 및 신탁에까

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업계도 치열한 환경하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입증대를 위한 正(positive)의 經營도 중요하지

만 비용절감을 위한 負(negative)의 經營도 중요하다. 여러 利源중 쉽게 統

制(control)할 수 있는 事業費 部分의 效率化 및 科學化는 負의 경영의 核

心이다.

生命保險에서 事業費는 契約者, 會社, 募集人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다. 계약자는 상품 선택에 있어서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며, 회사입장에

서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할 필요가 있고 유

사상품과의 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집인에게는 해당

상품의 판매 유인이 되도록 所得의 保障機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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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事業費 策定은 보험사업

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업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료

를 결정하는 事業費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약자의 권익

을 보호할 수 있도록 合理的일 필요가 있다.

本文에서는 現行 事業費體系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후 가격자유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될 原

價槪念에 입각한 費用分析方法을 소개하였다. 原價分析을 통한 機能別 事

業費 策定은 保險種目別 原價配分을 용이하게 하여 상품가격을 합리적으

로 결정하게 한다. 이러한 기능별 事業費 分析 方法을 개별회사 및 상품

에 도입함으로서 價格策定의 先進化가 가능하다.

事業費 策定과 관련하여 向後 硏究·檢討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實際事

業費 支出과 연계된 豫定事業費 策定, 事業費 크기와 관계없는 準備金 積

立制度 마련, 事業費의 間接規制, 새로운 販賣채널의 硏究 등을 들 수 있

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未導入되어 있는 合理的인 費差配當制度의 연구

도 필요하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상품유형별로 비차손익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間接費用의 合理的 配分을 통하여 상이한 보험종목의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事業費를 策定함으로서 實際 經費에 充當할 수 있는 財源을 확

보해야 할 것이다.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생명보험의 장기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짧게는 몇 년후 길게는 몇 십년동

안 경비가 지출되므로 향후의 豫定費用과 實際費用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초서류의 사업방법서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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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가 실무적인 분석을 할 때는 將來의 期待價

格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끝으로 미래의 환경을 예측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고, 비용분석 등

효율적이고 責任있는 經營을 圖謀할 수 있도록 자질있는 專門家의 養成이

필요하다. 보험사업은 특유의 수리적 계산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복잡한

계산기법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計理人의 資質向上과 외국의 先

進技術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방의 가속으로 선진외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보험사의 국내진출에 대비하고 치열해가는 금융권간의 경쟁

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없는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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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錄 > 뉴욕주 보험법 35) 제 4228조 36)

제 4228조 生命保險과 年金 : 費用의 限度

(a) 뉴욕주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주내, 타주(alien), 외국 보험회사는 어

느 역년에도 (b)항에서 정의된 것처럼 개인, 기업, 법인조직이 그 대신

에 혹은 합의에 따라서, 허용되는 비용들을 포함한 총외야비용이 (c)

항에 정의된 총외야비용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b) 보험회사의 총외야비용은 당해 역년에 집행되었거나 부과된 다음의

비용항목의 합계를 말한다.

(1) (d)항의 한도에 따라 당해 보험료와 규정된 지급금(일시납 보험료와

일시불 규정 지급금 제외)의 5%이내의, 대리인 관리를 위한, 첫해 보

험료의 수수료와 이 수수료를 제외한 생명보험과 연금계약의 규정

지급금

(2) 새로운 생명보험과 연금계약을 얻기 위해 사용된 보상금중 대리점

관리와 의료검사 비용, 제안된 위험의 심사를 위한 보상금을 제외하

고, (1)항에 규정되지 않고 (m)항에 따라 지불된 연수비용이 제외된

보상금

(3) 대리점(인)에 대한 순선납금

(4) 이 조항에서 기술한 금액을 초과하여 (m)항에 따라 지급된 연수경비

35) Nat ional In suran ce Law S ervice , N ew Y ork I ns urance L aw , 1997
36) 본 법령의 기술방식은 상위로 부터 (a ), (1), (A ), (i), (I) 의 순서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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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의 초과액

(5) 의료검사와 제안된 위험의 심사에 관련된 것이 아닌, 새로운 영업의

개시 또는 대리점 관리 또는 양자 모두에 관련하여 외야에서 시간의

1/3 이상을 소비한 본점의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와 비용

(6) 갱신수수료, 보험료 집금비, 보험증권 서비스 비용, (1)항에서 제외된

대리점 관리를 위해 첫해 지불한 수수료, (4)항에 포함되지 않고 (m)

항에 따라 지불된 연수비용, 대리점 관리를 위한 급료와 비용(본점직

원의 급여와 비용 제외), 그리고 지점· 대리점·다른 지방 사무소의

급여·여행경비·임대료·다른 경비 등

(7) 광고비의 60%

(c)

(1) 총외야경비 한도는 다음 항목들의 총액이다.

(A) 당해 받은 새로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일시납 보험료를 제외한 추

가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i)항목과 (ii)항목의 합계액을 상응하는 총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나눔으로써 결정된 비율로 곱한 금액.

(i) 당기 총보험료 요율이 생존기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평준 보험료

를 지닌 종신보험계약의 요율 이상인 보험으로서, 당해동안 계약

되거나 보험료가 납입되고 또는 당해말에 보유되는 종신 및 생사

혼합보험(일시납보험 제외)의 당기 연간 보험료 총액(추가보험료

제외)의 20%와 추가로 앞서 언급된 20%가 적용되는 보험료와 일

관되게 생존기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평준보험료를 지닌 종신계

약으로 당해 보험이 발행되었다면 해당되는 보험료의 50%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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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5%

(ii)당해에 계약되거나 보험료가 납입되고 또는 당기말에 보유되는 다

른 생명보험(일시납 보험과 1년이내 발행된 정기보험 제외)의 당

기 연간 보험료 총액(추가보험료 제외)의 37.5%와 생존기간동안

납입할 수 있는 평준보험료를 지닌 종신계약으로 당해 보험이 발

행되었다면 해당되는 보험료의 50% 초과분의 35%.

(B) 새로운 생명보험 일시납 보험계약과 일시지급 연금계획에 따라 당

해에 납입된 보험료와 규정된 지급금의 3.5%

(C) 일시지급 연금이외의 당해 거수된 새로운 연금의 첫해 지급액의

30%(추가지급금 포함).

(D) 당해 납입된 모든 신생명보험(1년미만 정기보험 제외)의 1천달러당

1달러와 당해 연말 보유하고 있는 위 보험의 1천달러당 추가적인 1

달러.

(E) (A),(B),(C) 조항에 나타난 항목 총합의 15%

(F) 모든 신생명보험(1년미만 정기보험 제외)의 각 1천달러당 2달러와

당해 지급된 신연금하에 현재 지급가능하거나 거치된 연간수입의

각 1백 달러당 2달러

(G) 첫해 보험료와 당해연도 직전 5년동안 받은 신생명보험연금(추가보

험료 포함, 일시납 보험료와 지급금 제외)에 약정된 지급금의 3%

(H) (1년미만 정기보험과 일시납 보험료를 제외한) 신생명보험의 각 1천

달러당 75센트와 당해연도 직전 2년간 지급된(일시지급 연금제외)

신연금하의 연간 수입의 각 1백달러당 75센트

(I) 당해연도에 거수된 (추가보험료 또는 지급금 포함)생명보험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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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갱신보험료와 약정된 지급금의 2.5%

(J) 당해연도 말에 보유된, 생명보험 각 1천달러당 65센트와 연금하에

현재 지급가능하거나 거치된 연간 연금수입의 각 1백달러당 65센트

(K)당해연도 말에 보유되고 보험료가 납입되는 생명보험의 각 1천달러

당 1달러 30센트, 이 항의 목적상 보험료 납입 생명보험의 1천달러

로 간주되는 지급 연금이외의 연금계약하의 연간 연금수입의 1백달

러당 1달러 30센트, 그리고 다음 (i),(ii),(iii),(iv) 항의 금액을 합하고

(v)항의 금액을 뺀 금액

(ⅰ) 당해보험의 첫 번째 1억달러의 각 1천달러당 1달러

(ⅱ)당해보험의 다음 1억달러의 각 1천달러당 75센트

(ⅲ)당해보험의 다음 1억달러의 각 1천달러당 50센트

(ⅳ)당해보험의 다음 2억달러의 각 1천달러당 25센트

(ⅴ) 당해보험의 15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각 1천달러당 25센트,

단, 27만 5천달러이하이어야 함.

(L) 관리자(manager), 보조관리자(assistant manager), 다른 지방 대리점 관

리자들의 총급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과거 14년 동안의

평균급여를 상회하는 금액

(M) 회사가 생명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1년 동안에 1/ 10정도 감소된 7

만 5천달러

(N) 최초의 승인이 유효한 날짜이래 1년내내 1/ 10쯤 감소되고 (m)항에

따라 승인된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 10만달러, 단,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수경비 이하이어야 함.

(2) 비용한도를 계산할 목적으로 정기보험보다 나중에 해당되거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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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전환된 종신 또는 생사혼합보험은 새로운 생명보험으로 간주

되고, (1).(A).(i)항에 따라 필요한 것보다 작은 요율로 발행된 생명보

험(정기보험제외)의 보험료가 증가하여 그 한도 또는 그 이상에 이를

경우, 증가분은 첫 번째 보험료로서 간주되고, 새로운 총 연간보험료

는 그러한 항목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매년 총보험료 금

액은 (1).(A).(ii)항에 포함된 보험료에서 공제된다.

(d)

(1) 여기에 언급된 다른 한도에 추가하여, 해당 회사가 (b)항의

(1),(2),(3),(4)에 나타난 종류의 외야비용과 관련하여 초년도 외야비

용 한도를 초과하는 총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야비용 한도에

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즉, (c)항중 (1)의 (A),(B),(C)에 나타

난 항목의 총액, 동항((1))의 (D)에 나타난 항목의 50%, 동항((1))의

(N)에 나타난 금액(그러나 (m)항중 (1)항의 (C)와 (D)에 따라 첫해

외야비용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는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지는 못함)

등의 합계이며, 여기에서 (h)항의 (1)항의 (F)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

급할 해에 발생되는 채무의 총현재가치와 같은 금액을 뺀 금액이

다.

(2) 어떠한 회사도 대리점에 대해 보험료와 규정된 지급금의 55%를 초과

하는 초년도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총괄대리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대리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첫해의 수수료가

보험료와 규정된 지급금의 60%를 초과하는 초년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총괄대리점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영업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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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도에 대리점에 의해 얻어진 총영업의 1/2을 초과한다면, 앞서 언

급된 60% 수수료 한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영업이 총영업의 1/2

을 넘는 영업부분의 각 1/ 10 부분 혹은 일정부분당 1%정도가 경감될

것이다.

(3) 총괄대리점은 회사에 의해 직접 임명된 대리점을 뜻하고 회사의 지

역유급대표자(local salaried representative)가 아니며 다른 대리점들을

감독하고 그들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이 항에 의해 부과된 한도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보험회사는 수수료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리점을 보상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즉, 새로운 생명보험과 연

금계약을 얻는데 할당된 보상 부분이 (b)항의 (2)에 포함될 때는 (1)

항과 (a)에 의하여 부과된 총한도가 초과하지 않아햐 하고, 보상의

균형이 (b)항의 (6)에 의해 포함될 때는 (a)항에 의해 부과된 총한도

가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5) 할당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보상계획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 승인

되고, 감독관이 보상 보고방식을 규정하여야 보상에 대한 계획이 유

효하다.

(e)

(1) 특정 연도에 어느 보험회사도 그 대신에 또는 합의에 따라서 총발생

비용이 다음에 열거되는 항목들의 합계인 총비용한도를 초과하여 사

용할 수 없다.

(A) (c)항에 정의된 총외야비용 한도

- 109 -



(B) 그해 동안 납입된 신생명보험의 각 1천달러당 3달러, 그리고 그해

동안 납입된 신연금하에 또는 당해연도 동안 유효하게 된 새로운

보충계약하에, 현재 납입되거나 거치된 연간수입의 각 1백달러당 3

달러

(C) 5만달러와 추가로

(i) 당해연도말에 유효한 모든 생명보험의 각 1천달러당 1.75달러, 당

해연도말에 유효한 연금과 보조계약하에 현재 납입 또는 거치된

연간수입의 각 1백달러당 1.75달러,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당해연도

말에 유효한 생명보험 1천달러로서 간주되도록 당해연도 동안 지

급된(생명보험과 연금계약에서 면제된 보험료와 약정된 지급금 포

함) 장해급부의 각 15달러당 1.75달러. 그리고, (ii)항목금액을 차감.

(ii) 1백억 달러 초과 당해보험의 각 1천달러당 25센트, 그리고 (iii)항

목금액 추가

(iii) 다음 (I),(II),(III) 항목금액의 합계에서 (IV)항목금액을 차감

(Ⅰ) 당해보험의 첫 번째 1억달러의 각 1천달러당 1.5달러

(Ⅱ) 당해보험의 다음 1억달러의 각 1천달러당 75센트

(Ⅲ) 당해보험의 다음 3억달러의 각 1천달러당 25센트

(Ⅳ) 당해보험의 15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각 1천달러당 25센트.

그러나 3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함.

(2) 이 법령의 의미하에서는, 당해회사의 허가에 따라 그 대신에 혹은 합

의에 따라서 세금·면허료·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연간 투자자산의

1%의 1/4 이하의 실제 투자비용이 제외되며,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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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수료 대신에 전적으로 부동산·수수료·급여 및 비용과 관련한

세금과 다른 지출액이 제외된다.

(3) 이 항의 규정은 뉴욕주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생명

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무배당 보험계약과 연금계약만을 취

급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f)

(1) 어떤 회사, 개인, 기업, 법인조직도 그 대신에 혹은 합의에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신청획득·보험료 수금·보상과 관련되어 발

생된 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인, 기업, 법인조직 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 이전에 합의되어 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

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즉, 보험회사의 지방유급

대표자(local salaried representative)에 의한 미결제 보험에 대한 감독

이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료 수금이나 계약서비스 수수료가 실제로

거수된 갱신보험료의 2%이하의 금액으로 갱신보험료에 대하여 지

급될 수 있다.

(2) 이 조항은 대리점 보상계약의 일부로서 대리점이나 前職대리점을

위한 보장이익 계획의 제공이나 증가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계획의 제공이나 증가의 비용은 (h)항의 한도내에 제공된다. 그러

면 계획이나 증가는 감독관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효력이 있다.

(g)

(1) (h)항 내용의 예외로서 어떠한 회사, 개인, 기업 또는 법인도, 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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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또는 유효하거나 납입된 총계약건수에 따른 보너스, 포상이나

보상, 수수료나 보상수준의 증가나 추가지급 등을 행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이 항은 경품의 조성이나, 대리점간의 경쟁, 그리고 그러한 경쟁에서

의 성공에 대한 대가로 리본장식, 메달, 핀, 단추, 다른 상징물 등을

보상이 아닌 우위성에 대한 치하로서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지 않

는다.

(h)

(1) 회사는 수수료나 보험료 수금 및 계약서비스 경비를 지불함에 있어

서, 194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거수한 갱신

보험에 대하여 (A)항에 제시된 비율인 최대 갱신 수수료 체계 라고

하는 한도와 1953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거

수된 갱신보험료에 대하여 (B)항에서 제시된 추가 갱신 수수료 체

계 라 알려지고 (C),(D),(E) 항에 따르는 한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

여 지출할 수 없다.

(A) 20년 이하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가진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보험의

첫해이후 14년동안의 연간보험료의 5%,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의 첫해 이후 첫 9년 동안의 연간보험료의 7.5%와 계속되는

그 이후 5년 동안의 연간보험료의 5%.

(B)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계약의 경우 보험의 첫해 이후 첫

14년 동안 연간 보험료의 1.5%, 1972년 1월 1일 이후 및 1978년 1

월 1일 이전에 발행된 계약의 경우 보험의 첫해 이후 첫 14년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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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보험료의 2.25%, 1978년 1월 1일 이후 및 1984년 1월 1일 이전

에 발행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의 첫해 이후 첫 14년간 연간보험

료의 2.5%, 1984년 1월 1일 이후 1996년 1월 1일 사이에 발행된 계

약의 경우 보험의 첫해후에 첫 14년동안 연간보험료의 2.75%, 그러

나, 위 14년동안의 연간보험료의 0.75%의 교환가치가, 또는 1978년

1월 1일과 1984년 1월 1일사이에 계약에 대하여는 연간보험료의

1%의 교환가치가, 또는 1984년 1월 1일과 1996년 1월 1일사이에

계약에 대하여는 연간보험료의 1.25%의 교환가치가, 1996년 1월 1

일이후의 계약에 대히서는 연간보험료의 1.75%의 교환가치가 보장

이익을 제공하거나 증가시키는데 유용하다. 이 1.75%중에서 1.5%부

분은 의료적(medical), 치과적(dental), 또는 미래효익 등을 위해 사용

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이익계약이 효력이 없거나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리점측이 이용할 수 없다면 위의 교환

가치는 계약 15년후 거수된 보험료에 기초한 同等평균 평준갱신 수

수료를 책정하는데 이용된다.

(C) (A)에 명시된 최대갱신수수료와 (B)에 명시된 추가갱신수수료의 총

합계에서 연간 보험료의 1.5%를 공제한 금액과 동등하도록, 위험율

과 해약율 및 연간 3%이상의 이자율에 기초를 두고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계산에 의한 금액은,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또는 14년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배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금액의 2/5이하

의 금액이 특정한 1년 동안의 기간에 지급될 수 있다.

(D) 당해 회사의 지역유급대표자의 감독을 받는 대리점에 있어서, (B)에

따른 추가갱신수수료에 관련하여 전술한 내용과 예외조항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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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당해회사의 대리점에 대해 14년간 지급되는 갱신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C)항에서 명시된 1.5%의 공제없이 前述한 계산에

따라 (A)항에서 명시된 최대 갱신수수료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E) 이 조항에서 제시된 한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15년째 후의

특정 해에 받게 되는 보험료 수금에 대하여 또는 보험의 서비스에

대하여 2%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F) 이 조항에서 제시된 한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느 특정연도에 (d)

항의 초년도 외야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의 초년도

이후에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추가적 금액으로 채무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채무의 총현가와

동등한 금액에 맞게 조정되고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계

산되며 사망율·해약율·연간 4%이하의 이자율에 기초하게 된다.

(G) 10년이하의 기간에 총괄대리점에 추가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

나, 만약 그러한 대리점이 과거에 독자적이든 파트너나 조직의 운

영자로서든 생명보험회사에서 총괄대리점이나 대리점 관리서비스를

수행했고 그러한 과거 서비스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그러한 5년의

균형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서

비스 기간이 5년 또는 그 이상이라면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없다. 또,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되는 동안 보험영업에 있어 총괄대

리점의 감독하에 있는 대리점(인)에 지급될 수 있는 갱신 수수료는

지역유급대표자의 감독에 따르는 대리점에 대한 조항에 규정된 비

율 이하이다. 이 조항만의 목적으로는 총괄대리점이나 대리점 관리

인으로서의 업무에는 보조 총괄대리점, 보조 대리점관리인,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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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로서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직위상의 업무는 그 직위명에

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는다. 6년째 계약년도의 추가보상은 대리

점에 대한 초년도 연간보험료의 10%를 넘을 수 없고, 7년째는 8%,

8년째는 6%, 9년째는 4%, 10년째는 2%를 넘을 수 없다. 어느 총괄

대리점(인)도 그 대리점(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획득된 보험이 당해

년도 대리영업 총획득보험의 1/2을 넘는 경우에는 총괄대리점(인)으

로서의 업무개시뒤 첫 5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본 조항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총

괄대리점(인)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前述한 적용가능한도 범위내에서, 해당회사는 동일하게 지급받는 대

리점의 서비스의 효율성에 따라 또는 대리점(인)감독하에 갱신되는

보험영업의 금액과 질에 따라 지급되도록 허용된 갱신수수료의 전체

나 일부분으로써 수당이나 지급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당해회사가 초

회 보험년도 이후에 수수료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적 혹은 부

분적으로 대리점(인)을 보상하려면, 그렇게 지급되는 총합은 이 조항

에 의해 주어지는 한도를 넘을 수 없고 보상계획은 감독관에게 제출

되어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 감독관이 승인한 보상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영업에 대한 어떠한 지급금도 본 조항의 요건과 완전

히 일치되어야 한다.

(i) 당해회사, 개인, 기업, 법인조직이 그 대신에 혹은 합의에 따라서, 어떠

한 회사, 개인, 기업, 법인조직에 대하여 보험청약을 모집하기 위해서

는 당해대부 또는 선불금에 대한 적정한 안전담보를 반드시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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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갱신수수료 또는 취득되었거나 보험의 초년도의 보상에

대응한 선불금을 제외하고 차입자에 의해 획득이 예정되는 다른 수수

료에 대한 보장에 기초하여서는 어떠한 대부나 선불금이 설정될 수

없다.

(j) 당해회사는 이자율·사망율·사업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자기지원(self-supporting)이 되지 않는 생명보험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

하지 않는다.

(k)

(1) 이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보험금액은 생명보험계약에 포함된 사

망급부에 대한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e)항의

(1)의 (C)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보충계약하에 장해급부에 따라 지

급될 금액도 포함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이라는 용어가 영업에서 발

생된 비용을 지칭할 때에는 단체보험 영업에서 발생된 비용을 포함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j)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지구제도

(debit)의 생명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제도 생명보험이란 체계

적인 家口別 보험료 수금을 하기 위하여 조직된 대리점 조직에 의해

보험료가 월납형태로 또는 더 자주 거수되는 생명보험을 의미한다.

(2) 이 조항에서 연금 또는 연금계약 이 발생된 비용과 관련하여 언급

될 때에는 단체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의 규정하에 비용과 비용한도를 계산하는데 당해회사의 수재

보험은 제외되며 출재보험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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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당해회사에서 어느 해에 이 조항에 규정된 총외야비용 한도·초년도

외야비용 한도·총비용 한도를 초과하는 총외야비용·(b)항의 (1) ,(2),

(3)에 제시된 종류의 외야비용·총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감독관은

그러한 회사에 대한 명문화된 적용방식에 따라, 해당회사가 비용한도

에 대한 요건과 이 조항의 여타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한 것에 만족한 경우, 다음 (i) 총외야비용 한도, (ii) 초년도 외야비

용 한도, (iii) 총비용 한도를 유보할 수 있고, 이 유보 명령은 당해회

사에 대하여 2년이상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m)

(1)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회사는 보상에 포함된 수당에 추가하여

주요 영업활동이 회사를 위한 모집활동인 새로운 대리점에 대해 합

리적인 연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A) 추가수당은 대리점으로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업무 개시후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계획에 따른다.

(B) 첫해 수수료가 아닌 어떤 보상도, 대리점(인)이 추가보상을 받는 기

간동안에 이루어진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행한 서비스의 종

료 이후에는 새로운 대리점(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C) 서비스 개시후 3년동안의 어느 해에 새로운 대리점(인) 모두에 대한

추가 수당이 다음 두 항목중 큰 금액을 넘는 경우이다.

(i) (d)항에 규정된 첫해 외야비용 한도의 5%, 그러나 70만불을 초과하

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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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첫해 보험료와 규정된 지급금의 30%(일시납 보험료와 일시불로

약정된 지급금 제외). 단, 이 금액은 서비스 개시후 첫 3년동안

약정된 영업에 대하여 당해동안 지급된 것이며 회사의 연수수당

제도에 따라 보장되는, 새로운 대리점(인)에 의한 서비스 기간을

넘지는 못한다. 이 새로운 대리점(인)은 보험약정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받으며 과거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수당을 받은 것이다. 그러한 초과분은 (d)항에 따라 초년

도의 외야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D) 당해년도에 모든 새로운 대리점(인) 서비스 개시후 4년째에 그들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새로운 대리점(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에 따

라 당해에 지급된 초년도 보험료 및 규정된 지급금(일시납 보험료

와 일시불로 약정된 지급금 제외)의 15%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d)항에 따라 초년도 외야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대리점(인)이 감독관이 용인하는 규칙에 따른 자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리점(인)도 이 조항에 따른 새로운 대리점(인)으로 간주되

지 않는다.

(n)

(1)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 이 조항의 규정은 단지 미국내 지점에

적용된다.

(2) 뉴욕주에서 재보험만을 다루는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이 조항의 규정

으로부터 면제된다.

(3)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영업하도록 허용된 국내 및 타주 생명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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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에 이 조항의 (d)항과 (m)항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업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국가에서의 영업운영방식에 대하여,

감독관이 이러한 조항적용 배제가 뉴욕주내의 해당회사 계약자에게

보험비용 증가의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하

다.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업과 관련해서, 회사는 수수료 계

획이나 수수료 이외의 다른 방식에 따라 보험 초년도 이후에 대리점

(인)에 대한 보상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계획이나 방

식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 이 조항의 (h)의 요건에 본질적으로 합치

된다고 인정되어야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o) 감독관은 대리점(인)에 대한 비용상환의 최대금액을 설정하는 규칙을

규정한다. 그러나, 대리점이 회사 대신 또는 회사와 합의하여 쓰도록

허용된 비용은 회사의 자의에 따라 이 법 제 1217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의 필요없이 상환될 수 있다.

(p)

(1) 보험자의 통지를 받은 후에 감독관이 그러한 보험자가 고의로 이 항

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다면 감독관은 회사에 대하여 1

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한다.

(2) 명령을 한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그 명령

이 관할 재판소에 의해 유예되지 않는 한 이 章(chapter)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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